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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論

1.研究의 背景 및 目的

물품의 원산지(originofgoods)란 특정물품이 성장(growth),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ure)또는 가공(processing)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있고,마카오 등과 같은 특별 행정구

관세 영역이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제도에 종속되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정은 없으며,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

거나 각 지역별 무역협정 대상국들이 협의하여 정한다.포함된 무역제도의 목적

에 맞추어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Rules of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RulesofOrigin)으로 구분한다.

원산지규정 자체는 직접무역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립

적인 성격을 갖는다.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일본,홍콩 등의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내용은 원산지 판정기준과 확인절차,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하였을 때의 조처 등으로 이루어진다.이들 가운데 핵심은 어떤 제품의 본질

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에 원산지 자격을 주는 원산

지 판정기준이다.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수출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원재료부터 마지막 가공까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제

품에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agoodswhollyobtainedtest)과 2개 나라 이상에

서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과정이 이루어진 나라에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transformationtest)으로 나뉜다.1)

1)http://100.naver.com/100.nhn?docid=8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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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블록화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2010년 12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TradeAgreement),협상 중이거나

검토 중인 협정은 총 290건이며.이 중 자유무역협정이 170건으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2)즉,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가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화와 지역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면서 FTA 등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으로 변신하였다.먼저 2004년 1월

1일 홍콩과 마카오 CEPA가 발효된 후 2010년 12월 현재 모두 9개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었으며,협상 중인 FTA가 6개이며,검토 중인 FTA가 5개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FTA 협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 협정이 발효된 후

2010년 12월 현재 모두 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되었으며,서명‧타결된 FTA

가 3개 이며,협상 중인 FTA가 7개이다.3)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일반적

으로 양국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일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서는 당연히 FTA 협정문에 명시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하지만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상대국에서 생산 되었는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신속히 발전되고 있는 FTA의 확산과 세번 경제일체화와

결합되어 그의 중요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

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살펴본 후 양국의 주요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원산지 완화기준과 강화기준

을 제시하고 중국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중국 원산지규정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http://fta.mofcom.gov.cn/index.shtml.

3)張萍,“中‧韓 FTA原產地 決定基準에 관한 研究”,慶尚大學校,碩士學位論文,2011.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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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研究의 方法 및 構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자료를 분석하였고,FTA의 협정문을 근거로 통계자료와 병행하였다.문헌연구에

서는 국내‧외 단행본,전문서적,연구논문,학위논문,학술논문 그리고 한국무역

협회,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무역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의 자료를 참조하

였다.또한 통계자료의 수집에서는 중국해관,중국검증검역,한국 관세청의 품목

분류,한국 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6장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 Ⅰ 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주요 연구목적,연구의 방법 및 논

문 구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 Ⅱ 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기본개요(개념,구성요소,분류,적용분야 및 중

요성 등),WTO통일원산지규정의 필요성 및 의의,그리고 원산지 주요 판정기준

을 서술하였다.

제 Ⅲ 장에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를 분석하고,양

국의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설명하였다.그리고 원산지표시방법,판정기준,확인

절차 측면으로 한‧중 원산지규정을 자세하게 비교‧분석 하였다.

제 Ⅳ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섬유산업,철강산업,자동차산업,일반기계산업,전

기전자산업,이 5개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 하

였다.

제 Ⅴ 장에서는 중국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Ⅵ 장은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고,연구결과의 내

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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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原產地規定에 관한 一般的 基準

1.원산지규정의 개요

1)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구성요소

(1)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Countryof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PTAs:PreferentialTradeAgreements)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

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4)즉,원산지란 특정물

품이 성장(growth),생산(production),제조(manufacture)또는 가공(processing)

된 국가 또는 물품의 국적을 말하는 것으로서,자본의 투자국,디자인 수행국,

기술 제공국,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있으면 사이판 등과 같이 국경선 밖에 있는

보호령,홍콩 등과 같이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스코틀랜드

와 같이 국제상거래 관행상 지역명이 원산지로 인정되는 지역 등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5)

일반개념에 의하면 지역이란 의미는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지정학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원산지는 해당상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는데,어떤 상품을 단순히 조립‧가공한 국가나 운용상 또는 무역거래

상 단순히 경유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을 원산지라고 할 수는 없다.일반적으로

광물,식물,동물 등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결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공산품 등 2차 산품은 생산‧제조‧가공 공정이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제2조 4항.

5)전순환,『대외무역법』,한울출판사,2009,3.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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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원산지 

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Wholly Produc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1) 세번변경기준 (Tariff  Shift Criterion;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3)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원산지 

확인절차 

1. 확인대상 물품

2. 원산지 증명서류

3. 원산지 확인절차 

4. 허위신고 처벌규정

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그러므로

이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각국이 제도화된 법률이나 규칙을 정하여 물품

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산지규정(Rulesof

Origin)이다.

물품의 실제적인 원산지를 판정‧확인하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표시할 수 있

는 원산지 규정을 각국의 주권차원에서 관리감독 되고 있고,세부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국제법규,법률,규정,판례 및 행정결정 등 통일화된 원칙과 규칙 형식보

다는 다양한 제도로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원산지규정의 구성요소

원산지규정은 원산지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

서 여러 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이에 따른 여타 조건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원산지규정의 핵심요소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다.

<표 2-1>원산지규정 구성요소 및 주요내용

자료:초서량,“한국 FTA와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강릉원주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2010.12.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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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의 분류 및 적용분야

원산지규정은 대체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 등 실체적 규

정과 원산지증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세관당국 확인 과정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된다.실체적 규정인 원산지 판정기준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

과 특정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의 적용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rulesoforigin)과 원산지표시,쿼터 등 관세특혜 이외의 목적에 적

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rulesoforigin)로 분류할 수 있다.

(1)특혜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규정은 유럽연합(UN),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지역경제공동

체 또는 자유무역지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개도국간의 특혜

관세제도(GSTP),다자간 무역협정인 방콕협정(ESCAP)등으로 관세특혜를 무여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FTA의 특정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이 상호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

에 대하여 비당사국 생산물품과 차별화하여 특혜과세혜택을 부여하기위한 제도

로서 원산지결정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증명,확인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

이므로 국내산업과 생산물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무엇보다도 특혜원산

지규정은 FTA협상 관세철폐계획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된 반면에

특혜원산지규정은 최근 심각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대두 되고 있다.6)

이와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정

부기관에서 발행한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비특혜원산지규정

6) 최홍석,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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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규정은 반덤핑관세부과,상계관세부과,원산지표시,세이프가드 차

별적 수량제한 등의 무역정책수단과 정부조달,무역통계작성 등에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이는 관세특

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반덤핑관세부과,상계관세부과,세이프가드 및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원산지

규정 및 이의 적용배제를 위한 규정

-검역,추천 등 원산지별 제한을 받는 경우의 원산지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및 라벨링 목적의 원산지규정

-수‧출입통계,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규정

이외에 원산지표시나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

으나,덤핑방지 관세품목임에도 우회수입 하였거나 당해회사에서 생산되지 않았

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7)

3)원산지규정의 중요성

오늘날 국제간에 인용되는 WTO의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규정 및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이다.8)

원래 원산지제도는 수출 또는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고,

확인하며,표시하는 제도로 물품의 제조‧생산 국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을 뿐,그 자체가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

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FTA에 따른 무관세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산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FTA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이 핵심이 된다.원산지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객관

적인 기준이지만,그것이 다른 무역정책수단과 결합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므

7)박주원,"한국 원산지증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10.pp.6-7.

8)AgreementofRulesofOrigin,Part1,Article1,RulesofOrig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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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예를 들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

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의류의 부가가치는 디자인

에서 나오고,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

지로 판정된다.그러나 인건비나 설비비중의 측면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

이 원산지가 된다.따라서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섬유쿼터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한국산 혹은 중국산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가능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생긴다면,이는 원산지판정이 핵심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증명은 당해 무역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지니고,FTA에 있어서도 원산지증명이 무엇보다 무

역특혜 제공시 특혜수혜 대상물품의 결정기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즉,FTA 체결 국가 간에 원산지 기준에 의거

하여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국일 때에만 특혜관세의 혜택이 있고,역외국일 때에

는 특혜관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원산지 제도의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② 특정 생산품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자 보호

③ 무역특혜 제공시 특혜수혜 대상물품의 결정기준

④ 덤핑방지관세부과,긴급수입제한조치,쿼터제도 등 각종무역제한조치의 실

효성 확보수단

⑤ 수출입 통계는 해당물품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나,원산지를 감안하면 보

다 의미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가능

기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sourcing)을 통해 확보

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는 등 세계화 경제 시대가 발전할수록 물품

에 대한 국적을 결정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이

는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FTA 협정 체결국 간에도 교역 시 수출입 화물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것

은 상대국으로부터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관과정의 지연 및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수출국의 경우 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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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전에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역제품 자체의 신뢰

성을 제고하여 원산지 확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수출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국의 경우에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에 대한 관세양허혜택을 부여하

고 수입함으로써,저가상품이 난립할 수 있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산업

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국내 국민경제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기에 원산지증명이

중요하다.

2.WTO 통일원산지규정

1)WTO통일원산지규정의 의의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와 생산 활동의 질적인 변화는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및

국제적으로 공통된 원산지규정의 필요성도 증가시켰다.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

지규정은 관세무역협정(GATT:GeneralAgreementonTariffsandTrade)초기

에 이미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각국의 의견 불일치로 국제적인 기준이 채택

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관세협력기구(CCC:Customs

CooperationCouncil)에서 이루어졌다.1973년 CCC주관으로 교토협약에서 원산

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절차 등 비교적 상세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으나,이

를 수용한 국가가 20여 개국에 불과하며 강제성이 결여되어 국제적 통일 규정으

로 발전 되지 못하였다.결국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시행

하게 되었고,주요 국가들은 원산지규정을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무

역 분쟁은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원산지규정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무역 장벽의 효과를 수반함에 따라 이를 시

정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의 조화(HarmonizationofRulesofOrigin)를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Round)비관세부문의 협상의제로 채택,비특혜 교역에 대한 통

일 원산지기준을 UR후속협상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UR타결 이후 GATT

를 대체하여 설립된 WTO가 출범되면서 1995년 7월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Organization)주관으로 통일 원산지기준 제정9)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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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위한 통일원산지기준 도

입을 위한 움직임과는 별도로,최근 FTA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FTA 상에서의

양자간 특혜원산지기준 도입을 위한 원산지규정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10)

2)WTO통일원산지규정의 필요성

선진국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주요한 무역수단으로 이용한다.이에 따라 WTO

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국제통일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원산지 규정은 관세목적

이외에도 비관세목적으로 수출촉진과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산업의 활성화와 대

외무역거래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오며,결국은 국내소비자보호문제와 직결되

는 문제이다.또한 수출 대상국 혹은 수입대상국과 복잡한 통상마찰을 야기 시키

기도 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세계경제체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의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정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부적으로 각국 원산지규정 통일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11)

첫째,현재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 없어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

둘째,각국 원산지규정의 제정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통상정책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을 제정하기도 하며,산업정책수단 또

는 투자억제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이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국제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예를 들어 국제투자교류로 인

하여 복수국가가 물품을 만든 경우,국가마다 원산지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산

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따라서 원산지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

상술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규정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WTO 원산지

9)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은 WTO가 세계관세기구에 통일원산지구정 제정 작업을 공식적으로 요

청하면,WCO산하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에서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고,그 결과에 대하여

WTO산하의 원산지규정위원회(CRO)에서 정책적 결정을 한 후 WTO일반이사회에 상정하고,최종적으로

WTO각료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10)양효정,“한‧중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 비교분석",창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9,12.p.8.

11)이춘삼,“WTO통일원산지규정의 체제화 과정",중재학회지 제 6권.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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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협정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3)WTO통일원산지규정 일반원칙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ofRulesofOrigin)은 전문과 총 4부,9개조,2개

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WTO원산지규정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원산지규정을 시행하는 취지와 목적 즉,GATT 목적 증진을 위한 원

산지규정의 통일을 제시하였다.즉,체약국은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투명 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 분

쟁의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

제 1부에서는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제 2부에서는 원산지제도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하였다.제 3부에서는 통보,검토,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

차,제 4부에서는 원산지제도 통일에 관한 목적 및 규정작성 원칙 등을 기재하

였다.

부속서 1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TechnicalCommitteeonRules

ofOrigin)의 임무 및 운영방법,대표(1회원국 1명 이상의 대표 지정 가능),회

의(년 1회 이상),CCC(CustomsCooperationCouncil)산하에 설치 등에 관한 내

용을 기재하였다.

부속서 2에서는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 산언(Common Declaration),비

특혜 원산지규정과 다른 특혜원산지규정 적용에 관한 절차 등을 기재하였다.12)

WTO원산지제도의 일반원칙을 아래와 같다.13)

① 국제통일원산지규정의 기본정신은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제도가 무역의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

하고 일관성이 있으며,수입제한조치와 같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왜곡되지 않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② 비특혜 무역 중심의 원산지제도.다만,부속서 2에서는 특혜 무역관계에 있

12)이춘삼,"WTO통일원산지규정의 체제화 과정",상사중재학회지 제 6권.p.304.

13)박종수,고종환,『세계지역론』,삼영사,2009,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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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불소급의 원칙 등 비특혜 무역부문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수용하도록

선언하여 적용범위에 대한 협상 참가국의 의견을 절충하였다.

③ 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를 포함한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동등,무차

별 원칙을 적용한다.

④ 특정물품이 한 나라에서 완전히 획득된 경우의 원전생산기준과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련되어 있을 때 실질적변형기준이 적용된다.

⑤ 원산지규정은 객관적이고 이해 또한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회원국이 일반

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충족되어야할 요건은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다.

⑥ 원산지판정 요청 보장이 있다.당해 특정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후 가능한 조속히,늦어도 그러한 판정요청이 있은 후 15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원산지판정은 3년 동안 유효 한다.

⑦ 원산지의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며,사법

적 절차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어질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

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는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다.

3.원산지의 주요 결정기준

1)원산지의 일반적 판정기준

원산지 판정은 A국이 생산한 물품을 C국이 수입하는 것과 같이 특정물품의

생산에 1개국이 관련된 경우 이거나,또는 A국이 B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한 물품을 C국이 수입하는 것과 같이 특정물품의 생산에 2개국이 관련된 경

우,이들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4)즉,원산지

판정기준이란 특정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국제적으로 협의

된 통일된 규칙이 없다.그러므로 국가별,상품별,관세 혹은 비관세 목적인가의

14)전순환,『대외무역법』,한울출판사,2009,3.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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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이

러한 완전생산물품,실질적 변경,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기준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① “완전생산물품”(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

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②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

질적 변형”(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

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③ 수입물품의 생산‧제도‧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참고로,원산지 기준이란 해당 수출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서,일반적으로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수출국내에서 획득‧제조‧가공된 수출품은 당연히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15)원산지기준은 원료를 글로벌 소싱(globalsourcing)하거나 글로

벌 제품생산(globalmanufacture)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완전생산기준

가)완전생산기준의 정의

완전생산기준(whollyproducedcriterion)은 어떤 물품이 타국의 개입 없이 전

적으로 한 나라 내에서만 획득‧생산되는 경우와 같이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일반적으로 동물,식물,광물 등 천연상품이

나 그것만으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되며,교토협약은 다음과 같은 물품에 한하여

15)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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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해당국의 토양,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성 생산품

② 해당국 영역에서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

③ 해당국 영역에서 출산 또는 사육된 산 동물

④ 해당국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⑤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이나 어로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

⑥ 해당국에서 국제선박의 해양어로에 의하여 얻은 물품 및 해양에서 취득한

기타의 물품

⑦ 위⑥의 물품으로 해당국 선박에서 생산한 물품

⑧ 해당국 영역외의 해저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다만,해당국의

개인 또는 기업이 개발권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함)

⑨ 제조가공업 중에 생긴 부스러기 또는 중고품으로서 해당국에서 수집되는

원료의 재생에 적합한 것

⑩ 해당국에서 ①-⑨ 물품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16)

나)완전생산기준의 실례

완전생산물품은 농수산물,동식물,지하자원 등의 천연생산품이나 이들 천연생

산품만은 원재료로 하여 한 나라에서 제조한 물품(예를 들면,뉴질랜드에서 자란

양에서 양모를 채취하여 이를 원료로 하여 뉴질랜드에서 제조한 직물)등을 말한

다.따라서 완전생산기준은 수입원재료 또는 원산지불명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

조‧가공하거나,또는 당초 생산국 이외의 국가에서 단순화 가공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 될 수 있다.

(2)실질적 변형의 기준

실질적 변형의 기준(substantialtransformationcriterion)은 상품이 2개국 이상

16)조미진,여지나,김민성.『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비교』,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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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화공정을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

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을 말한다.즉,어떤 동물의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

또는 여러 나라의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와 같이 생산에 2개국 이상이 관

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변형인지 불분

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아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한데,실질적 변형의 생산 형태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하여 판정을 한다.

① 생산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했는지 여부

② 생산된 완제품이 수입된 원재료와 다른 용도와 명칭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③ 생산국에서 단순한 포장이나 조립 외에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야기 시키는

생산 활동이 있었는지의 여부

실질변형기준은 그 변형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인 HS17)코드를

이용 하여 세번의 변경을 초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번변경기준(changeof

tariffclassificationcriterion;tariff shiftcriterion),그 변형으로 인해 일정 비율

에 부가가치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가가치기준(valueaddedcriterio

n),그 변형이 특정한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가

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또는 주요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s)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은 기술적인기준이며,부가가치기준은

경제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예를 들면,해외 위탁가공물품은 설령 원부자재

를 모두 위탁자국에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

는 가공공정을 시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17)HS(HarmonizedCommodityDescriptionandCodingSystem:통합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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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단점

세번변경기준

-제조자가 변현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기

계적이고 객관적이며,예측 가능

함

-국제적인 품목분류기준을 기초

로 하므로 예측 가능성이 높음

-관세분류에 맞추어 품목작성

곤란

-분류품목은 기술적 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

시로 최신의 것으로 경신할 필

요가 있음

-수출입국 양국 간에 통일한

품목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기준

-기준이 정확하고 단순함

-상업상의 기록 또는 서류 등에

의해 원산지의 입증 및 결정이

가능

-기준치의 경계선에 있을 경

우 결정,입증 문제발생

-원재료의 시장가격 및 환율

이 변동에 의해 원산지 지위

좌우

-수출입국간 부가가치를 계산

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제조비

나 총경비 등 요소 구성과 해

석에 있어서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

가공공정기준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정

확하고 객관적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이 일반적으로 용

이

-인증 받는 가공에 대해여 상

세하게 기록해야하고 도 작성

이 곤란

-예외품의 표 작성이 곤란하

고 동시에 기술적 진보,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개

정할 필요

<표 2-2>실질적 변형기준의 장단점 비교

자료: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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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약어 내용

HS2단위

(류)변경기준
CC(ChangeofChapter)

다른 2단위 류에서

해당류로의 변경

HS4단위

(호)변경기준
CTH(ChangeofTariffHeading)

다른 4단위 호에서

해당호로의 변경

HS 6단위

(소호)변경기준
CTSH(ChangeofTariffSubheading)

다른 6단위 소호에서

해당류로의 변경

가)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changeoftariffclassificationcriterion;tariff shiftcriterion)의

제조‧가공을 위한 수입한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6단위 기준)의 제품

이 생산된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해당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

한다.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품목번호”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

정이 가능하다.이러한 세번변경기준은 실질적인 변형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WTO원산지 규정협정”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다.

<표 2-3>세번변경기준의 종류

자료:김무한,“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p.12.

그러나 세번변경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단순조립

또는 가공의 경우는 추가적인 요건을 정할 수도 있다.이러한 단순조립 또는 단

순가공에 속하는 경우로는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

하여 필요한 작업,판매를 위한 개수작업,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재포장 또는 단순화 조립작업,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원

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등이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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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세번변경기준의 실례

자료:전순환,『대외무역법』,한울출판사 2009.3.p.327.

A국이 B국으로부터 유리섬유(HS7019.00)를 수입하여 제조‧가공과정을 통하

여 직물(HS4016.00)을 생산한 경우에는 B국을 원산지로 한다.

나)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ValueAddedCriterion)19)이란 특정 물품에 전체 가치 중에서 일

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서,세번변

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요부품이나 주요공정을 특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 된다.이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

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이 기준은 상업송장에 의하여

18)송조율,"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 규정에 과한 비교연구",우석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9.8.p.12.

19)“부가가치기준”이란 수출품의 제도과정에서 수출국이 부가한 가치의 정도에 따러 해당 제품의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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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원산지판정기준

HS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

즈 레플 렉스)를 갖춘 것 (폭이 35밀리미

터 이하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하여 특수

용도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HS9006.53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의 롤필름용린 것에

한하며 특수용도 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

진기는 제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하다.

1.해당 물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 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

초로 공급한 국가

2.제 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는 주요 부품(셔터,렌즈,줌경통,

파인더)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

수입 원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간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이 기준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정확한 부가가치율 확정

하기 어렵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2-5>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자료:전순환,『대외무역법』,한울출판사,2009.3.p.329.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위에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카메라 1개

품목으로서,완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35%이상인 경우 해당 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를 원산지

로 본다.다만,35%이상인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는 주요부품(셔터,

렌즈,파인더)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다)특정가공공정기준

실질적 변형의 또 다른 기준이 특정가공공정 기준 또는 기술테스트 방법(TT:

technicaltest)인데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생산 또는 가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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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한 때에 한하여 특정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

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가공공정기준(ProcessingOperationCriterion)20)은 상기 기준 중 가장 객관적

인 기준으로 특정물품의 생산에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또는 사용된 특징 부

품을 생산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즉,이는 각 품목 별로 기

술적으로 중요한 제조‧가공을 열거하여 해당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예로,커피의 경우에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

산지로 보면 TV의 경우에는 브라운관(CRT)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현

행 대외무역법은 재단한 직물을 봉제하여 완성한 의류의 경우 재단공정을 수행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라)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하거나 경직성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 세부

기준별로 내포되어 있는 모순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충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대표적인 보충기준으로는 미소기준(Deminimis),누적기

준(Accumulation),불인정공정/최소가공공정(Minimalprocess)등이 있다.

아울러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

며,제3국에서 선적되어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직접운송

원칙(Directconsignment)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이들 외에도 역외가공인정

(outwardprocessing),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 등의 보충적 원산지결정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중 미소기준,누적기준,역외가공,부속품 및 가공용품에 관한 규정은 원산

지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기준이며,직접운송원칙과 최소가공기준 등은 제3국

의 우회수출을 방지하지위한 부가규정으로 볼 수 있다.21)

20)“가공공정기준”이란 부가가치적용품목이35%이상 생산한 국가가 하나도 없거나 35%이상을 생산한 국가가

2개국이상인 경우에 ‘주요부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주요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

준으로서 부가가치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이다.

21)조미진,여지나,김민성.『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 규정 비교』,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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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미소(微小)기준

미소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은 비원산지 자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치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기

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

누적(累積)기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

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불인정공정/

최소가공공정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

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

하지 않는 제도

직접운송원칙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함.

직접 운송된 요건:

-그 경우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해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경우에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그 상품이 하역,재산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경우

역외가공인정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제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무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임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

-부속품,예비부품,공구 등은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를 결정함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는 그 내용물의 원산지를

따라지만,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표 2-6>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자료:張萍,“中‧韓 FTA 原產地 決定基準에 관한 研究”,慶尚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11.2.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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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가)단순한 가공활동 기준의 정의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이란 수출입 물품의 생산‧제도‧가공과정에 둘이상의 국

가가 관련된 경우“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여기서“단순한 가공활동”이란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것으로

서,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

공활동

②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위한 가공활동

③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활동

④ 제조,가공결과 HS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가공과 이 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 (볶거나 굽는 것 포함)

-냉동,냉장

-손상부위의 제거,이물질 제거,세척

-기름칠,녹 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orscreening)

-정리(sorting),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orgrading)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함

-가수,희석,흡습,가염,전리(ionizing)

-각피(husking),탈각(shellingorunshelling),씨제거,가축의 도축(slaughte

ring)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단순 절단 및 단순혼합

-펴기(spreadingout),압착(crushing)

-가목 내지 파목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

순한 가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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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순한 가공활동 기준의 실례

고사리(HS 070900)가 건조되어 건고사리(HS 071290)로 되거나 해삼(HS

030791)이 냉동되어 냉동해삼(HS030799)으로 되거나 또는 대구(HS030250)가

절단되어 대구포(HS030420)로 되는 경우 등은 제조‧가공결과 세번이 변경되더

라도 실질적인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본다.

2)FTA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1)FTA원산지결정기준 개괄

모든 FTA에서는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과 역외 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특혜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대부분 기본적인 원산지결정기준

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며,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roductSpecificRule)을 부속서에 따로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변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주요공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이를 다양한 방

법을 조합하여 FTA마다 각기 독특한 원산지규정을 수립한다.

NAFTA,22)EFTA,23)미‧싱가포르 FTA,한국이 체결한 FTA 등 대다수의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기준24)이 사용된다.

주요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충족되어야하

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주로 섬유나 의류제품 등 특정제품

에 대한 품목별 기준에 자세히 나타난다.

보충기준으로 미소기준은 각 FTA별로 다르지만 제품의 조정가격,공장도가격

22)NAFTA: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북미 자유 무역 협정.

23)EFTA:EuropeanFreeTradeAssociation.유럽 자유 무역 연합.

24)부가가치비율 계산법으로,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

하는 공제법(build-downmethod)과 역내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부가가치를 계

산하는 직접법(build-upmethod)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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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7～10% 범위 내의 비원산지재료의 포함을 허용하고,섬유나 의류제

품의 경우 가격이 아닌 중량기준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NAFTA는 조정

가격의 7%,EFTA는 공장도가경의 10%,한‧칠레 FTA에서는 조정가격의 8%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누적원칙은 모든 FTA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있어 추가되

는 보충적인 기준으로 대부분 양자누적(bilateralcumulation)을 적용하는 반면,

EFTA에서는 역내 회원국이 아닌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도 일정한 조

건하에서는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유사누적(diagonalcumulation)을 적용하고 있

다.

역외가공은 싱가포르,EFTA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초

기단계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후 나머지 공정의 일부를 주변국에 아웃 소싱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여 가공한 후 최종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에서 초기 생산단계도

최종 생산단계와 함께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FTA마다 역

외가공이 인정되는 대상품목,구체적인 요건 및 적용방법이 상이하다.일례로

EFTA‧싱가포르 FTA에서는 역외가공 조항을 부속서에 부록으로 따로 두고 있

는데,HS9단위 59개 품목의 경우 역외부가가치가 최종제품 공장도가격의 50%

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를 인정하고,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공정으로 인해 추

가된 부가가치가 최종제품 공장도가격의 10%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를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10단위 기준으로 130개 품

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는데,인정요건은 역외산 재료비율

40% 이하 및 역내산 재료비율 4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FTA원산지결정기준 유형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크게 2가지 유형 즉,유럽연합(EU)의 PANEURO25)

와 NAFTA 모델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는 2가지 유형을 혼용하여 사용

하고 있다.두 방식 모두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입 방지와 외국인 직접투

25)PANEURO(Pan-European)형 FTA는 EC,EFTA국가,중동부 유럽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FTA를 말하

며,EC‧불가리아 FTA,EC‧체크 FTA,EFTA‧터키 FTA등50여 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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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치 확대를 위해 원산지규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해 왔다(표2-7참고).

PANEURO유형의 경우 유럽위원회(EuropeanCommission)의 특혜원산지협정안

을 조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여타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상당

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1997년 이후 PANEURO 유형이 EU와 체결되는

신규 FTA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적용되고 있는데,예외조항을 포함시킨 HS4

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누적기준을 많이 이용하면서도 특정공정기준도 상대적으

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26)무엇보다도 PANEURO 유형의 가강 큰 특징은 수입

산 완부자재 가치(MC)와 공장도가거래(ex-works)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

으며,최소기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누적조항도 양자누적을 비롯한 유사누적을 같

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NAFTA 유형은 NAFTA 회원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FTA 체결에 적

용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HS4단위 변경을 주로 적용되고 있다.또한 보충적

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특정 공정기준은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

다.NAFTA 유형은 예외나 보충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에 대한 수준은 낮으나,

예외품목이 많으며 롤업(roll-up)원칙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누적조항은 양자

누적만을 적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한편 아시아의 경우 고유한 모델이 없

어 PANEURO와 NAFTA 유형이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최근 동아시아 국

가들 간의 FTA체결이 다각적으로 진행되면서 PANEURO나 NAFTA 유형과 같

이 동아시아 국가의 원산지규정 모텔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7)

26) 권율, 정재완, 김완중, 권경덕.『한 ‧ASEAN 원산지규정 연구』, 2005. pp.123-125.

27) 양효정,“한‧중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 비교분석",창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9,.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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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PANEURO유형 북미지역의 NAFTA유형

유럽위원회이 원산지규정 조화노력으로

동일한 형태를 취함(1977년부터 시행)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복잡하여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최소기준,롤업 원칙,

누적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완화,역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폐쇠형 구조

-최소허용기준:다소 높은 수준과 섬유‧의

류 예외

-롤업 원칙:전 품목 대상

-누적기준:양자+유사+완전

미국‧요르단,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 적용

-7% 일반적,유제품 등 예외 다수

-자동차 제외

-양자누적(NC방식)

HS4단위 변경 위주 HS2와 4단위 변경위주

부가가치기준은 MC에 기초 하여

30~50% 기준채택

부가가치계산은 RVC기준 채택

*자동차:다른 품목보다 높게 책정

가격기준:Ex-Works 가격기준:다양

기술 테스트:Positive 구순 테스트:보충,예외

1977년 이후 EU등과 되는 FTA에 적용

주로 미주지역의 적용.

미주자유무역지대 원산지 모텔 채택 가능

성

EC‧EFTA,중동부 유럽국가들 사이에 체

결된 FTA로 EC‧불가리아 FTA,EC‧체크

FTA,EFTA‧터키 FTA등 50여 개

NAFTA,미국‧칠레,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칠레,칠레‧캐나나,멕시코‧콜롬비

아‧베네수엘라,한국‧칠레 등

<표2-7>FTA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비교

자료:KIEP연구보고서 2008-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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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韓國과 中國 原產地規定의 比較分析

1.韓國 의 原產地規定

1)한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한국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체계는 특혜원산지규정인 관세법28)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인 대외무역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그림3-1참고),기타 여러 가지

법률에서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관세법 제53조 4의 5항에 따르면 “당

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

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한다.”고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에 위 조건에 최소한의 가

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을 추가하고 있다.그러나 완전생

산기준,실질적 변형기준 및 최소가공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상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다.상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일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으로 상업자원부

에서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원산지 세부표시방법,

세부판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관세법령,규칙

28)관세법상 제229조 (원산지결정기준),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동법

시행규칙 74조 내지 제77조는 다자간 특혜규정에 해당되며,일반적 특혜제도를 위한 규정에는 제76조

(일반특혜관세 적용기준)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최신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원산

지규정)및 별지서식(원산지증명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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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관세부과‧징수,특혜관세부여를 위한 원산지 결정 및 확인 및 원산

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을 정하고 있다.관세청 고시로서 원산지규정 운영

에 관한 고시에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표시 관련사항과 관세법령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3)FTA협정,FTA 관세특례법령‧규칙 등

-한‧칠레 FTA

한‧칠레정부간 FTA협정 및 이행법률,한‧칠레 FTA이행법령‧규칙,한‧칠레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다.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정부간 FTA협정 등 FTA체결 대상국과의 협정,FTA 관세 특례

법령

(4)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한‧칠레 FTA협정 및 한‧싱가포르 FTA협정에서는 FOB가격기준 45%부가

가치가 수출국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실제 FOB가격 대비

50%에 육박하는 부가가치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FTA협정의 경우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0%,60%)이외에도 HS

변경기준(2,4,6,8단위),가공공정기준 또는 이들의 혼합기준을 선택사용하기도

한다.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FOB기준 50%이상의 부가가치를

최종적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아프리카 등 발전

도상국에 대해서는 10%이상의 특례기준을 두기도 한다. FTA이행을 위한 관세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에는 관세법 외에도 FTA관세특례법,29)한‧칠레 FTA 이행에 관

29)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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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례법,30)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31)등이 포함된다.관세법상특례를 정하는

FTA 관세특례법은 특혜원산지 증명,확인철차 및 벌칙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3-1>한국의 원산지 법령 체계도

조미진 외,『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주요산업을 중심으로』,

KIEP대외정책연구원,2008.p.23.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판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비특

혜원산지규정에는 대외무역법외에도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표시

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식품위생법 등이 포함된다.농수산물품질 관리법령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표시규정을 별도로 두어 수입물품은 물론 국내

산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30)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1)복한산물품에 대한 무관세대우를 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에는 시행령 제50조(다

른 법률의 운용),통일부의『남북고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고시』,관세청의『남북고역물품 통관관리

에 관한고시』(제13조 내지 제25조)『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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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제3조에서 내외국물품을 불문하고 원산지,가격,품질 등 모든 상품표시사

항의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식품위생법도 제11조에서 허위표

시를 금지하고,식품 등 표시기준32)에서 제조업체명과 그 소재지의 표시의무,표

시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2)한국의 원산지규정의 특징

표<3-2>은 한국이 현재까지 체결하여 발효 중인 한‧칠레,한‧싱가포르,한‧

EFTA,한‧ASEAN FTA 등 4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상호·비교한 표이다.각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기본적으로 표현이나 용어

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완전생산기준

한국은 특혜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경기준을 기본

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실질변경으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

용하고 있다.협정문 체제는 다소 상이해,한‧칠레 FTA,한‧싱가포르 FTA,한‧

미 FTA는 협정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나,한‧EFTA FTA와 한‧ASEAN

FTA는 부속서로만 정하고 있다.이는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한‧미 FTA를 제외한 4개의 FTA에서는 원산지규

정 장(Chapter)을 통해 FTA 상의 특혜관세혜택을 받는 상품을 정하는 기준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절차적인 내용은 모두 통관절차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장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상품의 기준뿐만 아니

라 이 상품들에 대한 신청절차까지도 규정하고 있다.한‧미 FTA에서는 또한 섬

유 및 의류 장(TextileandApparelChapter)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일부 농업과 광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평가기준

이지만,오늘날과 같이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세계화시대에서는

3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3-2007호 (2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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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원산지상품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o o o o

품목별

원산지기준
o o o o

불인정공정 o o o o

누적기준 o o o o

미소기준 o o o o

세트 x x o x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o o o o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o x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o x

중간재 o o x x

중립재(간접재료) o o o o

직접운송(환적) o o o o

미조립 및 분해된

상품
x o x o

개성공단 원산지

특혜조항
x o o o

<표 3-2>한국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

자료:조미진 외,『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비교』자료를 인용.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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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 역내산은 아니지만 역내산 인정 범위의 확대와 경제통합 효과

의 극대화를 위해 완전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물품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수입품이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완전생

산기준은 한국이 체결한 5개의 FTA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 하였다.역내에

서 생산된 광산물,제배‧수확된 농산물,수렵 또는 어로 작업에 의해 획득한 물

품 등 1차 산업 생산품이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을 받은 주요 대상이 된다.특이한

것은 한‧EFTA FTA의 경우 명시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실

질적으로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이용되었다는 점이다.예를

들어,냉장 쇠고기(HS0201)의 경우 쇠고기 생산을 위해 이용된 원재료 중 제1

류(산 동물)와 2류(육과 식용육)가 수출국에 완전 생산된 경우 수출국의 원산지

를 인정하였다.이는 원칙적으로 완전생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완

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EFTA FTA에서 1차 상품에 빈번하게 이용

되었다.

수산물의 경우 5개 FTA 모두가 영해 내에서 획득한 것에 대해 선박의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영해 밖의 공해상

에서 획득한 수산물이나 선상가공품에 대해서도 자국산 선박이 획득하였다면 원

산지를 인정한다.하지만 선박의 국적을 결정짓는 요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기준

으로 한‧칠레,한‧싱가포르,한‧ASEAN 그리고 한‧미 FTA에서는 기국(船籍)요

건(vesselflyingtheflagofaParty)과 등록요건(vesselregisteredorrecorded

withaParty)을 동시에 만족될 경우만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한 반면에,

한‧EFTA FTA에서는 기국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한‧EFTA FTA의

경우 한국 혹은 EFTA 회원국 수산업자가 임차한 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을 상대국에게 수출할 때 당 선박이 자국국기를 계양했다면 상대

국으로부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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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전생산기준 자국선박 요건

한⋅칠레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한⋅싱가포르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간주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한⋅ASEAN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한⋅EFTA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

한⋅미국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표 3-3>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기준의 비교

자료:각 협정문 참고.

또한 영해(territorialsea)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의 FTA는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린다.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EconomicZone)에서 잡

은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맞서고 있다.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는 연안국주의를,한‧EFTA에서는 기국주의를 채

택하고 있다.33)

(2)실질적 변형기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주요 결정기준

인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그리고 특정공정기준이 모두 이용된다.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선택적으

33)한‧칠레 FTA에서 칠레의 EEZ는 자국의 영역(terriory)dmfh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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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선택기준:alternativerule),혹은 약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준(combinationrule/hybridrule)을 품목에 따라 적용된다.특정

공정기준은 섬유‧의류제품 등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단독으로 사용

되기보다는 주로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선택기준으로 이용되는 일반

적이다.

가)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모두 주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으

로 이용된다.세번변경 품목별로 2,4,6단위의 변경이 적용되며,협상대상국가의

산업구조,경쟁력,투자,그리고 교역관계를 반영하여 동일품목의 경우에도 다른

세번변경 결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하지만 세번변경기준의 적용한계로 인해 원

산지 결정에 독자적 기준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 공정기준을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특히 NAFTA 방식의 원산지규정이 많이

반영된 한‧칠레,한‧미,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 단독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고,4단위보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경직된 원산지규

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한‧ASEAN 및 한‧EFTA FTA에서는 세번

변경기준이 4단위 적용비중이 높고 다른 결정기준과 선택으로 운용됨으로써 보

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된다.

나)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선적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FTA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인다.먼저 기준가격과 관련하여 한 ‧

칠레,한‧싱가포르 그리고 한‧ASAENFTA에서는 부가가치계산을 위한 기준가격

으로 본선인도가격(FOBprice)이 사용되는데 반해,한‧ASAENFTA에서는 공정

도가격(ex-worksprice)이 사용되며,한‧미 FTA에서는 조정가격(adjustedvalue)

이 기준가격으로 이용된다.

부가가치비율 산정방법으로는 한‧칠레,한‧미 ,한‧ASAENFTA에서는 수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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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적법(built-upmethod)과 공제법(built-downmethod)34)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한‧미 FTA의 자동차 제품과 관련해서는 집적법과 공제

법 외에도 순원가법이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35)반면에 한‧싱가포르 FTA에

서는 공제법만이 허용되며,한‧ASAENFTA의 부가가치비율 선정은 MC방식을

이용한다.각각의 FTA에서 부가가치의 허용기준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한‧싱가포르 FTA에의 경우 중계무역 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

별로 주로 45〜55%의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기준을 요구하며,국내산 재료의 비

율을 산정하여 이용하는 한‧ASAEN FTA의 경우 품목 별로40〜70%(공제법 환

산시)의 기준이 적용된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후 이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을 생산한 경우,역내 추가가공으로 수입된 반제품이 역내산으로 원산지가 변경

된 때에는 roll-up방식을 적용하여 100% 역내산으로 간주한다.하지만 역내 추

가가공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한

‧칠레,한‧싱가포르,한‧ASAEN 및 FTA에서는 역내의 추가가공의 부가가치를

제외한 수입반제품 가격이 비원산지 재료가격으로 산정되는 반면에 한‧ASAEN

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 부가

가치에 대한 공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특정공정기준

한국이 체결한 5개국의 FTA에서 특정 공정기준은 주로 섬유 의류제품에 적용

되며,독립적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세번변경기준과 병행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직물(HS50～60류)에 대해서 한‧칠레,한‧싱가포르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

34)각각의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ⅰ)공제법

RVC=FOB-VNM /FOB*100

(ⅱ)집적법

RVC=VNM /FOB*100

35)한‧ASAENFTA에서는 부가가치를 산정할 때 당사국은 접적법과 공제법 중 한 가지 벙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러나 당사국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계산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 적어도 6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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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며,한‧ASAENFTA는

(ⅰ)원재료의 세번변경이 일어나고,

(ⅱ)염색과정이 적어도 두 가지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출국에서 수행되며,

(ⅲ)공정에 이용된 비염색 혹은 printing이전 직물의 가치가 공장도가격의

50%를 넘지 않으면서,

(ⅳ)최종작업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주요 공정에

대한 수행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한다.

의류(HS 61～62류)의 경우에는 한‧칠레,한‧미,한‧싱가포르,한‧ASAEN 등

FTA에 재단 및 봉제가 역내에서 이루어지고,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원산지가격을 부여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특히 한‧미 FTA,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의 생산에서부터 직물,의류로의 전환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yarn-forward36)나 fibre-forward가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3)보충적 원산지 규정

이밖에도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결정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

해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는 미소기준,누적기준,최소공적기준,역외가공,개성

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례조항 등이 이용된다.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경

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한

국이 체결한 5개 FTA에서 모두 이용되었다.한‧칠레 FTA의 경우 8%를,나머

지 FTA들은 10%의 최소허용기준이 도입되어 사용되었다.섬유‧의류 제품의 경

우 금액이 아닌 중량 기준으로 역시 8～10%의 역외산 원재료가 허용되며,각 협

정문에 따라 기초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방법이 약

간씩 차이를 보인다.37)

또한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중에서 최초에 서명‧발효된 한‧칠레 FTA와 추

36)원사를 원산지 기준으로 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임.

37)양효정,“한‧중 주요 산업별 원산지규정 비교분석",창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9,12.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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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한‧미 FT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FTA에서는 개성공단

에 대한 특혜조항을 포함하였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FTA 협정문에 포함하는 방식은 역외가공을 통해 개성공단

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개성공단을 타깃으

로 하는 특례조항과 역외가공조항이 모두 이용되며,한‧ASAENFTA 상품 협상

의 경우 ASAEN회원국들은 각각 HS6단위 기준으로 총 100개씩의 개성공단 생

산제품에 대한 양해품목을 전달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인정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누적기준 직접운송 및 환적에 관한 간접재료에 관한 조항,부속품,예

비부품 및 공구와 관련한 규정 등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규정을 집행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충적 원산지 규정들이 추가

적으로 널리 이용된다.38)

2.中國의 原產地規定

1)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중국의 원산지규정을 관장하는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

인민공화국 해관법이다.이 두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반

포하였다.39)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한다는 사실만

을 나타내고 구체적인 실행조례는 국무원에서 제정할 것을 명시하였다.또한 중

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서도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의 관련 원산지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서 국무원이 제정한 “중화인민

공화국 세관 수‧출입물품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에 의하고 있다.

38)최난군·정형곤·김한성,“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복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향",연구보고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39)范長軍,鄭友德,『論我國原產地名稱法製製定』,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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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중국의 원산지규정 체제도

자료:조미진 외,『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주요산업을 중심으로』,

KIEP대외정책연구원,2008.p.30.

기존의 중국 원산지규정은 수출과 수입으로 각각 나뉘어 불완전한 법령으로

존재하여 통합 정리될 필요가 있었다.또한 관련 규정은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

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고,수입 원료나 부품의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중국 내에

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中華人民共

和國進出口貨物原産地條例)를 통과시키게 되었고,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416호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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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원산지조례는 최혜국대우,반덤핑 및 반보조금,세이프가드,원산지표기

관리,국가별 수량제한,관세쿼터 등 非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 원산지의 확정에 적용하게 되었다.한편 특혜무역조치의

수‧출입 원산지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중국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2007년 10월 현재 기 체결 되어 발효 중인 세 건의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과 아태무역협정(舊방콕협정)을 들 수 있다.

정부구매법에서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여기서 국산 제품을

판정하는데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정부구매법에서 ‘국산제품(本國貨物)공정과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국무원의 관련규정의 집행에

비추어 실시한다’고 하였다.40)그러나 국무원이 현재 관련규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결함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중국에

는 특혜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이 없다.경제의 빠른 발달로 중국이 세계 경제

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어 일부 선진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특혜대우를 없애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보다 낙후된 국가에

특혜 원산지규정을 적용해 주면 중국과 최빈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특혜 원산지규정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

다.41)

40)제10조:정부구매는 국산제품공정과 서비스를 구매해야한다.단 아래의 사항에 포함될 경우 이에서 제외

된다.구입이 필요한 화물,공정 또는 서비스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할 수 없거나 합법적은 상업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을 경우,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경우,기타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할 경우 등,전 조항에서 지칭하는 국산상품공정과 서비스의 범위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집

행 된다.

41)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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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분야 비특혜 분야

-중‧ASEAN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國人民共和國 海關法)≫

-제4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

-중‧힐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정부구매법(政府采購法)≫

-제10조 ‘국내제품’구매에 관한 규정

-중‧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中國人民共和國進出口獲取原

產地條例)≫

-아태무역협정

(舊방콕협정2002.1.1)

원산지표시 관리규정(原產地標記管理規定)≫

및 실시방법

-2001년 국가출입국검역국 발표

수입재료를 포함한 수출 상품 원산지표준의 제조,

가공공정명세표(含進口成分的出口貨物原產地標準製

造,加工工廠清單)≫

-1992년 위경무부 발표

<표 3-5>중국의 원산지규정 구성

자료:조미진 외,『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주요산업을 중심으로』,KIEP

대외정책연구원,2008.p.31.

한편,중국과 홍콩간 체결된 경제동반자협정(CEPA)42)는 중국이 WTO 가입한

후에 지역경제일체화를 추진한 첫 번째 지역자유무역협정이다.2004년 1월 1일부

터 정식으로 실시하여,2009년 5월에 최신 “보충협의의 7”까지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커다란 경제성과를 거두었다.43)원산지규정은 CEPA의 특혜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도구이며,CEPA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그러나 동 협정의 실시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아직도 보

완 하여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4)

42)중‧홍콩 CEPA(CloserEconnmicPartnershipAgeement)는 2003년 6월 체결을 필두로 매년 보충 협정

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2009년 5월 11일에는 6차 보충협정(CEPAⅦ)을 채결하였다.

43)여지나,“중‧홍콩 C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KIEP지역경제포커스』09-28호 ,대외경제정책 연구

원,2009.7

44)王超,“CEPA原產地規則中的問題及其關山”政法論議-第六期 ,2007.12.pp.27-32.



- 41 -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2005년 1월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

2004년 8월18일 국무원 제16차 상무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

산지조례>를 통과하여 현제 공포하고,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温家宝（WenJiaBao）

2004년 9월 3일

제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에 대

해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

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반덤핑과 반보조금,세이프가드,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 수량 제한,관세쿼터 등 비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화물 원산지 확정에 적용된다.본 조례는 우대성

무역조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구체적

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협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은 해당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

정하고 2개 이상 국가(지역)가 생산한 화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

형을 원성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하다 .

제4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이란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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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국가(지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산 동물,

(2)해당 국가(지역)의 야외에서 붙잡거나 또는 수집한 동물,

(3)해당 국가(지역)의 산 동물에서 획득한 기공하지 않은 물품,

(4)해당 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5)해당 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6)해당 국가(지역)에서 획득하고 본 조 제(1)항에서 제(5)항 범위에 포

함 되지 않는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한 물품,

(7)해당 국가(지역)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되어 방치해두거나 또는 회수하

여 재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8)해당 국가(지역)의 수집한 복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또는 해

당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재료,

(9)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선박이 그 영해이외의 해역에서

획득한 해산물과 기타 물품,

(10)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기공선박에서 본 조 제(9)항에서

열거한 물품을 기공하여 획득한 제품,

(11)해당 국가 영해이외에서 전문채굴권을 향유하는 해역 또는 해저에서

획득한 물품,

(12)본 조 제(1)항으로부터 제(1)항까지에서 열거한 물품을 완전히 해당

국가(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제5조 화물이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경우 아

래와 같은 미소한 기공 또는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1)운송,저장기간에 화물을 보존하기 위한 기공 또는 처리,

(2)화물의 하역에 편리하기 위한 기공 또는 처리,

(3)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등 기공 또는 처리.

제6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변형에 대한 확정표준은 세칙분류변

경을 요한 표준으로 한다.세칙분류변경이 실질적인 변형을 반영하지 못

할 경우,제조 또는 기공 제조공정 등을 보충표준으로 한다.구체적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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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제정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세번분류변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비 해당 국가(지역)

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기공 후에 획득한 화물이<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

칙>의 한 단계 의 세목 분류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종가백분율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비해당 국가(지역)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기공 후에 생성한 부가가치부분이 해당화물 가치를

초과한 일정한 백분율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제조 또는 제조공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제조기공을

거쳐 화 물의 기본특징을 부여하는 주요한 제조공정을 말하다.

WTO의<非우혜원산지조하규칙>실시 전,수출입화물원산지의 실질적인 변

형의 구체적 표준에 대한 확정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국가질량감독검험

역총국과 함께 실제상황은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7조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공장건물,설비,기계와 공구의 원산

지 및 화물의 구성부분 또는 조립부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료의 원산지

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포장 재료와 용기에 따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동일하게 분류한 것은 그 포장,포장 재료와

용기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포장화물의 원

산지는 그 포장,포장 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포장 재료와 용기에 따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중 해당화물과 같이 분류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의

따라 해당 포장,포장 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9조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에 근거하여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별지,

예비품,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에 대해<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한 것은 그 별지,예비품,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

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해당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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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품,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다시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의 원산지는 그 부품,예비품,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는 구 부품,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같이 수출입된 부품,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가<중화인

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하였지만 정상적으로 분배

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한 것과<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

과 같이 분류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별지,예비품,공

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10조 화물에 대한 임의의 가공 또는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반보조

금과 세이프가드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시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동일한 화물들의 원산지가 각각인 경우 별도로 원산지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 관련

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화물의 화물원산

지에 대한해관의 예비확정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

다.

해관은 반드시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한 서면신청 및 필요한 전부의 자료

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본 조례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13조 해관은 반드시 신고를 접수한 후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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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과 동일하며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확정표준

에 변화에 없는 것에 대해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재확정 하

지 않으며 해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이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

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반드시 본 조례규정에 근거 하여 해당 수

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심사 몇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은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화물의 수화인으로 하

여금 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수

출국의 관련기국의 관련기구에 대하여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근거로 해관은<중화인민공화국 해

관법>제43조 규 정에 따라 수입할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확정의

행정처분은 미리 할 수 있으며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동일한 화물을 수

입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원산지표기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화물 또는 그 포정에 원산지

를 표기한 것과 원산지표기가 명시된 원산지는 당연히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제17조 수출화물의 방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의 각 지역 출입경

검사검역기구,중국국제무역축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화(이하발급기구

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출화물의 방송인이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

기구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발급 기구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의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

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기구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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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발급 기구는 수출화물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발급

해야 하며 중화임민공화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 반

드시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거절해야 된다.

수출화물원산지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

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기구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수출화물의 수입국(지역)관련기구의 요구에 은하여 해관,발급 기구는

수출화물의 원산지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상황에 대

해 적시에 수입국(지역)의 관련 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21조 화물원산지확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개인의 허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관,발급 기구는 반드시 해당 자료와 정보에 대해 비밀

로 해야 한다.

제22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화물원산지를 신고할 경우,<중화인민공화

국 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

정 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3조 허위자료를 통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하거나 수출화물원산지

증명의 위조,변조 매매 또는 절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입국검역기구

및 해관은 5,0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수출화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변조,매매 및 절도하여 이를 해관통행허기증거로

할 경우 벌금부과 범위는 화물가치 이하로 화물가치가 5,000위안 이하의

경우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불법소득에 대해서 출입국검사검역기

구 및 해관이 물수하고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

사 책임을 추궁한다.



- 47 -

제24조 수입화물의 원산지표기가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

을 경우 해관에서 시정 명령한다.

수출화물의 원산지 표기가 본 조례에서 확정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시정 명령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 업무인원들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원산지 확

정을 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직무무시

및 사리도모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불법소득

에 대해 물수하며 범죄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26조 본 조례의 아래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획득이란 포착,조업,수집,수확,채굴,기공 또는 생산 등을 의미 한다.

화물원산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확정한 한 화물을 획득한 국가(지역)를

의미한다.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지역)에서 원산지규칙과 관련요구에 근

거하여 발급하고 해당 증명서에서 열거한화물이 특정한 국가(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한 서면서류이다.

원산지표기는 화물이나 포정에서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명시한 문자와 도

형이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아울러 1992년3월3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 공화국 수출화물원산지규칙>,1986년12월6일 해관총서

에서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입화물원산지관련 잠정규정>을 폐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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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원산지규정의 특징

중국은 2001년 12월 ‘수입상품 원산지 사전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모든 국내 원산지 관련 법규를 WTO의 원산지 규정에 일치하게 적

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1)완전생산기준

“산 동물”의 경우에 한국은 칠레와의 협정에서 당사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

동물이란 표현을 사용했고,중국은 해당국가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따라서 타 지역에서 태어난 후 역내로 반입되어 사용된 동물은

완전생산기준에서 배제된다고 정의하였다.동물은 포유류,조류,어류,갑각류,연

체동물,파충류,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의미한

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떠한 품목을 일국에서 완전 생산된 품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협정국 내에서 채굴된 광산물,협정국 내에서 추수된 식

물,협정국에서 나고 자란 가축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제품,협정국 내에서 수거

된 중고 제품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고철 등 다른 국가들이 체결한

FTA협정문들과 유사한 범위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정의한다.

수산물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정의할 때에는 4개 FTA45)모두 배타적 경제구

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한다.그러나 이는 해당 국가가 국제

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용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는 단

서조항이 있어 협정국의 국내법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

였다.

선박의 국적을 결정할 때에는 기국(船籍)요건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적을 인정하였다.이는 기국요건과 동시에 만족해야 국적을 인정하는 한‧

ASEAN혹은 한‧미 FTA나 일본이 ASEAN국가들을 상대로 체결한 FTA와 비

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인정기준으로 여겨진다.46)

45)중‧칠레,중‧ASEAN,중‧파키스탄,그리고 중‧뉴질랜드 FTA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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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전생산기준 자국선박 요건

중‧칠레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

중‧ASEAN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or등록요건

중‧파키스탄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or등록요건

중‧뉴질랜드 완전생산기준 기국(船籍)요건+등록요건

<표 3-6>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기준의 비교

자료: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2)실질적 변형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부가가치기

준이 이용된다.중‧뉴질랜드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

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며,두 개 이상의 결정기준이 함께

사용되는 결합기준이나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적용된 품목도

전혀 찾을 수 없다.47)

46)김영숙,“‘한‧중 FTA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제33권,한국무역학회,2008.
47)王超,涂遠瀾,區域貿易安排下的原產地規則問題初探[A]中國法學會世界貿易組織法研究會 二零零七年年會論

文集[C].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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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ASEAN

FTA

(부속서)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

중·뉴질랜드

FTA

원산지상품

-완전생산기준
o o o o

-실질변형기준
부가가치준

40%

부가가치기준

40%이상

부가가치기준

40%
세번변경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 o ∆ o

불인정공정 x o o o

누적기준 x o o o

미소기준 o o x o

세트 x o x o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o o o o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x o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o o

중간재 o o x o

중립재(간접

재료)
x x o o

직접운송(환적) o o o o

전시 x o x o

검토와 수정 o x x x

<표 3-7>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 내용 비교

자료:FTA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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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번변경기준

중국이 체결한 4개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기 위한 주

요 결정기준으로 사용된 경우는 중‧뉴질랜드 FTA가 유일하다.중‧뉴질랜드

FTA에서는 2단위,4단위 그리고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이용되었고,특히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모든 품목의 절반이 넘는 품목에서 사용되었

다.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이 결합하

거나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도 많지만 몇몇 품목들에만 적용되었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FTA 원산지규정에서 HS4단위와 6단위로 규정한 반면에

중국은 2단위와 4단위로 규정하여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하였다.

중‧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에서 HS2단위,4단위의 세번변형기준을 원칙으로

하였고,중‧칠레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함께

사용하였고,미소기준과 누적기준과 같은 보충기준을 규정하였다.중‧파키스탄

FTA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기준만을 사용하였다.현재 7차까지 진행된 중‧호주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는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호주는 세번변경기준의 이

용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진전에 난항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ASEAN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가죽과 모피 제품

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으며,연어와 청어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

용되었다.

중‧칠레 FTA의 경우 HS기준으로 농‧축‧수산물의 1〜16류와 음료 및 주류를 포

함하는 22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그리고 가공 1차상품인 17〜19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된다.HS6단위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583개이며,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46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부가가치기준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되는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중국이 체결한 4개

FTA에서 단일 공제법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중‧ASEAN FTA 경우 및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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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을 적용받는 품목과 특정공정기준 적용을 받는 품목 이외의 대부분 품

목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며,역내 부가가치 비중 40%이상에 대해서 원산지를

인정하는 40%기준이 적용된다.

중‧파키스탄 FTA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였으며,중·아세안

FTA에서와 같이 제품의 가격이 두 나라 내에서 가공된 후 최소 40% 증가할 경

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중‧칠레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받는 629개 품목이외의 4,595개 품

목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다.그러나 40%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

ASEAN FTA나 중‧파키스탄 FTA 와는 다르게 5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은 모두 2,289개이며,나머지 2,306개 품목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부가가치기준은 주요 결정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그나마 부가가치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총4개 품목에 불과하다.48)주로 세번변경기준과 혼합기준으로 사용되거나

선택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부가가치 수준도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30% 부가가치기준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품목에서 50%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까지 여러 가지 수준의

부가가치기준이 이용된다.

중‧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국가로부터의 내용물 비중이 40%이상인 경

우 원산지를 확정하고 있다.최종 제조공정이 역내 회원국내에서 이루어졌을 경

우에 한하여 역외국으로부터의 원재료나 부품 및 생산품의 총가치가 해당제품

가격의 60%를 넘지 않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한다.49)

다)특정공정기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특정공정기준이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이용된 경우는

중‧ASEAN FTA와 중‧뉴질랜드 FTA에서만 관찰되며,나머지 FTA에서는 전혀

48)부가가치기준이 단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HS320611,320112,330125,340313이다.

49)김영숙,“‘한‧중 FTA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제33권,한국무역학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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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지 않는다.중‧ASEAN FTA의 경우,면직물류인 52류와 편물 의류 기타

섬유제품에 특정 공정기준을 이용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보다 자세한 각각

의 공정은 중‧ASEAN FTA원산지 규정 첨부B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설명

하였다.

중‧뉴질랜드 FTA의 경우 특정 공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혼합하여 사

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며,몇몇 품목에서는 선택기준으로 4단위 세

번변경기준이 함께 사용된다.이러한 방법은 필름 등 사진용 재료와 의류제품에

서 주로 이용되는데,원산지 인정을 위한 특정 공정에 관한 내용과 범위는 품목

별 원산지 규정에서 세밀하게 적시하였다.50)

(3)보충적 원산지규정

일반적인 FTA 원산지규정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에서

도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또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 경우 명확

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보충적 원산지규정이 도입되었다.

먼저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미소기준의 경우,세번변경기준

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사용된 중‧뉴질랜드 FTA와 부분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이용된 중‧칠레 FTA 원산지규정에 포함된다.중‧칠레 FTA는 세번변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비원산지 원료의 가치가 해당 제품 가치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며,중‧뉴질랜드 FTA의 경우 10%까지 허용한다.

원재료의 누적에 있어서 4개 FTA가 모두 양자누적조항을 적용한다.중‧

ASEAN FTA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중국과 ASEAN간의 양자간 FTA이지만 실

제로는 총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성격도 있어 중‧ASEAN FTA협정문

에서는 ‘완전누적(fullcumulation)’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실질적으로

는 중국과 ASEAN10개국 간의 양자누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밖에도 직접운송‧환적 조항,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에 대한 규정,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에 대한 조항 등도 4개 FTA에서 유사하게 규정된다.

50)최난군·정형곤·김한성,『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복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향』연구

보고서,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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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ASEAN

FTA

(부속서Ⅲ)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

중‧뉴질랜드

FTA

불인정공정 o o o o

누적
o

(완전누적)

o

(양자누적)

o

(양자누적)

o

(양자누적)

미소기준 x o(8%) x o(10%)

세트 x o x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o o o o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x o x o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o o o o

중간재 o o x o

중립재(간접재료) x x o o

직접운송(환적) o o o o

불인정공정의 경우 4개 FTA에서 모두 다루어지지만,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중‧ASEAN FTA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불인정공

정 기준에 대해 언급한 반면에,중‧칠레 FTA 중‧뉴질랜드 FTA의 경우 매우 구

체적인 사안을 불인정공정 내용으로 포함하여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표 3-8>중국 FTA에서의 보충적 원산지규정

자료:조미진 외,『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주요산업을 중심으로』,KIEP

대외정책연구원,2008,p.33의 내용을 기초로 보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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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韓國과 中國의 原產地制度 比較

1)원산지 관련 규정의 비교

(1)법률체계의 비교

한국의 원산지 관리 법률체제는 비특혜 원산지제도인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

법등 개별법에서 업종에 따라 표시 관리를 하고 있다.대외무역법에 제 33조～38

조에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외국산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

는 행위의 금지”등의 내용으로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원산지표시대상물

품에 대해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

산불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는 법적규정51)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관한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

공화국 세관법이다.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서 일반 원산지 관리 규정인 국무원이

제정한『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와 특혜 원산지 관리 제도인 세

관총서가 제정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물품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이

있다.

(2)원산지 제정목적의 비교

한국 대외무역법의 제정목적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

함이다.한국 관세법의 제정목적은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과를 적

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의 제정목적은 수‧출입물품의 원

51)대외무역법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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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

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참고로,WTO의 원산지 관리협정의 제정목적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

의 자유화 및 확대를 증진하고,GATT의 역할을 강화하며,발전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함.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함.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과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함.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규정 및 관행상의 투명성을 제공함.

-원산지규정이 공정,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

련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제 및 절차의

이용가능성을 인정함.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명확하게 함.52)

(3)적용범위의 비교

한국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관리제도는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지정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한국 관세법의 원산지 관리제도는 모든 수

‧출입 물품의 관세부과‧징수와 통관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 원산지조례의 적용범위는 최혜국대우,반덤핑과 반보조금,세이프가드,원

산지표시관리,국가별 수량 제한,관세 쿼터 등 비특혜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무

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 물품 원산지 확정에 적용된다.하지만 특혜무역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확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 특혜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는 특례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는 특례 무역

협정 수출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52)여신문,“한⋅중 원산지 관리제도 비교연구"경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9.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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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원산지 협정의 적용 범위는 최혜국 대우,반덤핑 및 상계관세,긴급수입

제한조치,원산지 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의 적

용에서 원산지가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무역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모든 원산지규정을 포함 한다.또한 동 원산지규

정은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도 포함된다.

(4)관리기구의 비교

한국 대외무역법의 관리 및 실행 기구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다.

한국 관세법의 주무 부처는 대한민국 관세청이며 일선 시행서는 세관이며,원산

지확인위원회가 한다.

중국 원산지조례의 관리 및 실행 기구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와 각

지방의 세관이 실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국가품질시험 검사감독검역총

국과 함께 협동 관리한다.중국 특혜 원산지규정의 주무기구는 중국 세관총서이

며,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원산지를 판정 관리하는 기구는 각 지방 세관이다.

2)원산지 표시방법의 비교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조례는 대상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

다.한국의 시행령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조례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한국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의 글자,활자체,위치 등에 대한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오인 우려,수입물품의 원산지 표

시,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수입세트 물품,

용기의 원산지표시,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면제,사전확인 및 이

의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

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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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수 있다.

3)원산지 판정기준의 비교

완전생산물에 대해서 양국 모두 해당국가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동물,식물,

수산물 및 이들의 제조,가공품이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실질적 변형에

대해서도 한‧중은 동일한 내용이다.즉,해당국에서 제조‧가공을 통하여 원재료

의 세관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뜻하며,세번이 변경 되지 않는

경우는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 누계가 높은 부가

가치가 부여된 국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조례와 한국 대외무역법 중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의 기본원칙은 일치하다.53)즉,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원산지생산물

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는 최종적

으로 실질적 변경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실질적 변

형)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

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제도는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하여 명확

하지 않고,수입 원재료나 부품의 일부나 전부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성이 결여

되어 있었다.예를 들어,조례 제6조에서 나오는 수출입 물품원산지의 실질적인

변형의 구체적인 표준 또한 세관총서에서 상무부,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과 함께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국내 공정 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대상품목 중에서 농‧수산물,식물,의료 용품,향료.화장품,편지,서적,신문,인

53)한국 대외무역관리구정 제85조(수임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와 중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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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물 섬유,유리,철강,자동차,선박에 해당 되지 않는 물품이 적용되며,한국에

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세번과 상이한 세번(HS코드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중 수입원료 수입 가격(CIF가격54)기준)을 공

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나,세번이 상이하지 않는 경우는 총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에 한국을 원산지로 본다.

중국은 이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에 따르고 있어 85% 규정을 없다고 볼 수 있다.

4)원산지 확인절차의 비교

중국은 원산지조례에서 확인‧관리기구,원산지증명서 제출,원산지 증명서의

심사요청 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특히 동일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또한 중국 특혜원산지규정에서

는 원산지 확인‧관리기구,원산지 신고 방법,제출서류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와 신청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원산지증

명서 발급기준,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류,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원산지증

명서의 유효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입자의 원산

지 확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한국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 확인 주관기관,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의 지시,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대

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 관세법에서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 제출,그리고 원산지증

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

니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당해 자료를 공개하

여서는 안 된다는 것 등에 대해여 규정하고 있다.

54)CIF가격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CostInsuranceand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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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특례 원산지규정상 직접운송은 당해 물품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통

과할 때 물품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리 이외에 기타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당해 물품이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머무른 시간에 상응하는

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 하지 아니한 경우,그리고 당해물품이 기타 국

가나 지역에서 임시 보관될 때 당해 국가나 지역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은 경우

에는 운송 중 운송수단의 전환 또는 임시 보관을 불문하고 이 3가지 조건이 동

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국은 대외무역법 관리규정에서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해당 물품이

비원산국 보세구역 등의 세관 감시 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와 박람회,전시회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

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 후 한국으로 수출한 물

품의 경우,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한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원산지규정 위반 벌칙의 비교

중국은 원산지 조례에서 허위자료를 통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하

거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위조,변조,매매 또는 절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입국 검사검역시구 및 세관은 5000元 이상 10만 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를 위조,변조,매매 및 절도하여 세관을 통해 허가증거로

할 경우 5000元 이하의 경우 5000元 의 벌금을 부과한다.그 이외 수‧출입물품

원산지확정 업무담당자들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원산지확정을 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및 사리도모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에서 따라 처벌하였다.또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출입국 검사검역기

구 및 세관이 몰수하고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중국 특혜원산지규정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밀수행위,세관의 감독관리 규

정 위반행위 또는『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에 대해서 세관은『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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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

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

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입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5)

55)여신문,“한‧중 원산지 관리제도 비교연구",경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9.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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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성숙기,중후반,제품차별화단계 성장기,공정간 분업단계

직물:성숙기 후반 내지 쇠퇴기 초반

화학섬유:성숙기 초중반

산업용 섬유/기능성 염색가공/

패션 디자인:성장기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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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성숙기초반

Ⅳ.韓國과 中國의 主要產業의 原產地規定

1.섬유산업(제 54-55류)원산지규정 비교

섬유산업은 소득수준 향상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중

심으로 섬유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산업용 섬유의 개발로 시장창출이 가능

한 잠재 산업이다.현재 한국의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반면

중국의 섬유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

률을 보여 왔으며,면사,면직물,생산,화학섬유,의류 등의 분아에서는 세계 1위

의 생산대국이다.

<표 4-1>한국과 중국 양국의 섬유산업의 발전 단계

자료:김주한,“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소재산업의 대응 전략"인용,2008.

1)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 현황

한국의 섬유산업은 기 체결 FTA에서 주요 수혜산업으로 인식되어왔다.특히

한‧미 FTA에서 섬유‧직물 제품은 대표적인 수혜품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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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미국은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

을 섬유제품에 적용하여,한국의 섬유‧의류 제품이 미국시장에의 대량적인 진입

을 억제하고자 하였다.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

준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한‧ASEAN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나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느슨한 결정기준이 적용되었다.

한‧칠레 FTA에서는 HS2단위와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예외조항을 두고 주요공

정을 명시하는 강력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많이 사용되었다.

제품별로 보면 섬유원료→섬유사→직물은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으며,의류제품(62-63류)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

에 충족시켜야 하는 보다 엄격한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그리고 기 체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세번변경에 적용이 제외되는 세번을

지정하는 품목(특히 한·미 FTA와 한‧칠레 FTA)이 많으며,이로써 세번변경기

준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럴 경우 전체적인 원산지기준을 도입하지

않아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세번변경에 적용이 제외되

는 세번을 포함시켜 품목에 원산지기준을 도입하는 엄격한 기준과 유사한 수입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기체결 FTA에서 수

혜산업으로 분류된다.중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섬유산업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보다 단순‧명료하다는 특징이 있으며,이는

중국 섬유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다.초기에 체결한 중‧ASEAN FTA에서는

510320,510330,510400,510531,510539,510540의 6개의 HS6단위품목에 완전생

산기준을 적용하고,520411,520419,520420,520511등 424개의 HS6단위 특정

품목에 40%의 역내부가가치비율과 주요공정기준을 조합하여 적용하고,기타 모

든 품목에는 40%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적용하였다.중‧칠레 FTA에서는 51류,

54～63류와 5204～5212,5301,5306,5309,5311의 13개 HS4단위 품목에 역내부

가가치비율 50%이상 기준을 적용하고,그 외에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비

율 40%이상 기준을 적용하였다.

나중에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와 중‧페루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 주로

적용되었으며,일부 품목에 주요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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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중‧뉴질랜드 FTA에서는 5001～5003,5103,5202에는 완전생산,기타 제5

0～58류에는 주로 4단위 세번변경,제59～60류는 2단위 세번변경,제61～63류는

2단위 세번변경에 제단과 봉제의 주요공정기준이 조합되어 사용되었다.중‧페루

FTA에서는 5003,5130,5202에는 완전생산기준,기타50～59류에는 세번변경기준

과 부가가치기준이 단독 혹은 혼합되어 적용되었다.제60류에는 40%혹은 50%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제61～63류에는 40%혹은 50%의 부가가치기준에 재단 및

봉제의 주요 공정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

제품별로 보면 천연섬유와 섬유원료에는 완전생산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이 적용되었으며,의류제품(61～63)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엄격한 조합기준이 적용되었다.

2)한‧중 섬유산업 기체결 FTA섬유산업 원산지규정의 비교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국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중‧칠

레 FTA에서는 51류,5204～5212,5301,5306,5309,5311,54～63류는 역내부가가

치비율이 50%이상일 경우,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이상

일 경우,중‧ASEAN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섬유제품에 대해서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섬유원료,섬

유사,직물은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의류제품 (61～62류)은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조합기준이 적용된다.한

‧칠레 FTA에서는 한‧ASEAN FTA에서와 달리 원사기준(yarnforward)56)이 적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에 미소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과 중국 간에 FTA 원산지규정의 차이

점을 찾을 수 있다.섬유산업에 한해 한‧칠레,한‧ASEAN FTA에서는 세번변경

56)섬유‧의류 제조공정은 대체로‘섬유원료(fiber)→원사(yarn)→제직(weaving)→편직(knitting)→재단(cutting)

봉제(sewing)→날염(printing)’을 거치게 되는데,원사기준(yarn-forwardrule)은 원사이후의 공정이 모두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한편 패브릭포워드기준(fabric-forward-rule)

은 제직부터 이후의 염색과 봉제공정이 당사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원사 생

산단계부터 모든 공장을 지국에서 수행해야하는 원산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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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

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각각 8%,10% 이하일 경우 원산지로 간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미소기준 조항을 마련하였으나,동 조항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세번변경기준은 농수산품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동 기준의 적용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3)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섬유산업은 140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만 하

는 품목은 145개 품목이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하나도 없고,10,000만 달러 이하 1,000

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14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2개 품목이고,87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2개 품목이고 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13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6

개 품목이고,76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 해당된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하

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는 한‧중 양국은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우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38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

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수출경쟁력 열

위품목으로 나타난 50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지준 강화품목으

로 채택하여야 한다.



- 66 -

 540120540231540233540239540261540331540339

540341540730540751550200550390550410550810

550911550912550921550922550931550932550941

550942550951550953550959550961550962550969

550999551020551311551313551319551321551411

551412551422551511551611551631551632551641

550992551312551449551691

540110540232540251540252540262540269540720

540781540742540743540744540752540753540754

540761540769540772540773540774540782540783

540792540793540821540822540823550130550320

550330550490550610550630550991551011551012

551219551229551339551341551421551429551512

551513551519551522551529551612551622551623

551642551644551692550190551441551521551643

<표 4-2>섬유산업 원산지규정 완화 품목(HS54,HS55류)57)

자료:張萍,"中‧韓 FTA原產地 決定基準的 研究"慶尚大學校,碩士學位

論文.2011.p.46.

<표 4-3>섬유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54,HS55류)

자료:張萍,전게서,p.47.

위에 있는 표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46개,강화품목은 56개 품목으로 나

타났다.

57)제54류:인조필라멘트,인조방적용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인조 스테이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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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철강산업 (제72-73류)원산지규정 비교

1)철강산업의 평균관세율 차이

먼저 HSCode72류 철강산업의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HS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4.9%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HS

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6.19%를 차지하여 HS

Code72류 철강 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29%로 나타났다.

다음에 HS Code73류 철강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HSCode73류 철강 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9.02%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7.79%를 차지하여 HSCode73

류 철강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23%로 나타났다.

2)철강산업 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별로 살펴보면 17개의 중국 철강산업 제품이 한국의 철강산업 수입시장에

서 0～1%를 차지하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36개 품목이고,10%이

상은 10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0~1%,1～10%이하,

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4개의 한국 철강산업 제품이 중국의 철강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하

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61개 품목이고,10%이상의 88개 품목이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0～1%,1～10%이하,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철강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철강산업 품목은 168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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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10720211720219720221720229720230720241

720249720250720280720249720292720299720310

720219720836720837720838720852721114721260

730300730429730431730439730441730451730459

730711730719730721730810730519730890731029

731210731290731300731414731439731441731449

731581731582731590731600731700731812731819

732111732310732391732393732399732421732490

732599720291720390730240731431732591

만 하는 품목은 179개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

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5개 품목이고,10,000만 달러 이하 1,000

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32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65개 품목이고,60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

었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9개 품목이고,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32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50개 품목이고,69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중국이 한국으로 수

입만 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표 4-4>철강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72,HS73류)58)

자료:張萍,전게서.p.49.

58) 제72류: 철강. 

   제73류: 철겅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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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21720441720510720690730712720827720926

720854720890720917720918720927721012721030

721049721090721123721129721190721220721240

721250721391721399730110730120730290730300

730449730531730590730630730640730650730690

730791730792730793730799730830730890730900

731010731021731512731519731589731813731814

731815731816731822731823731824732010732090

732219732290

<표 4-5>철강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72,HS73류)

자료:張萍,전게서,p49.

또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우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51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

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

타난 45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표 4-4>와 <표 4-5>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

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62개,강화품목은 58개 품목

으로 나타났다.

3.자동차산업(제 87류)원산지규정 비교

1)한국의 중국에 자동차산업의 현황

(1)한‧중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

중국은 예전부터 FTA에 미온적이었으나,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

본과 FTA협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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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추진하고 있다.일본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제한하고 한‧중 FTA를 통해

서 수출을 다변화 하자는 것이다.또한 중국 내부의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밝

혀졌다.

한국도 기업 차원에서는 추진할 만하다는 견해이다.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

인 EU와의 FTA 체결시 정부가 추정하는 국내 총생산(GDP)증가율 전망치는

3.1%선인데 반해,내년 2월 완결을 목표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중국의 경우

FTA 체결시 GDP증가율은 3.2%선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59)다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농‧수산물에 대

한 국내 농‧수산업의 피해,한국국민의 보건,안전 및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

다고 지적한다.중국의 저가 공산품이 다량 유입되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 외에도 우리의 중국의존도가 더욱 심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중국의존도의 상승은 불가피하지만,이를 낮추기 위해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한‧중 FTA는 다각도로 논

의되고 추진될 예정이다.

(2)자동차산업의 평균관세율 차이

중국정부는 2006년 7월 1일부터 모든 차종의 관세율을 25%,부품 평균관세율

을 10%로 인하하였다.또한 중국이 자동차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경우 자동차업종

의 수출이 약 1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60)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7.72%인데 반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

출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6.83%를 차지하여 자동차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10.89%로 나타났다.

2)자동차산업 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별로 살펴보면 8개의 중국 자동차산업 제품이 한국의 자동차산업 수입시

59)국회 산업 자원 위원회,「제조업 등의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보고서」,2006.

60)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KIEP,「공동 연구 보고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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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10개 품목이고,

10%이상은 3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 0～1%,1～10%

이하,10% 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

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개의 한국 자동차산업 제품이 중국의 자동차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

지하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16개 품목이고,10%이상은 9개 품목

으로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보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0～1%,1～10%이

하,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

로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자동차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자동차산업 품목은 50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

만 하는 품목은 43개 있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하나도 없고,10,000만 달러 이하 1,000

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13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17개 품목이고,21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

었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4개 품목이고,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6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

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6개 품목이고,15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

되었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우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17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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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90870210870310870590870870870880870910

870990871120871190871200871310871390871419

871420871491871493871499871500871680871690

870919

870110870323870322870710870790870829870840

870892870893870899870911870322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타난

7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표 4-6>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87류)61)

자료:張萍,"中韓FTA原產地決定基準的 研究"慶尚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11.p.57.

<표 4-7>자동차 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87류)

자료:張萍,전게서.p.57.

<표 4-6>과 <표 4-7>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

국와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22개,강화품목은 12개 품목

으로 나타났다.

4.일반기계산업(제84류)원산지규정 비교

1)일반기계산업 수입시장 점유율

61) 제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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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살펴보면 38개의 중국 기계 산업 제품이 한국의 기계 산업 수입시장

에서 0～1%를 차지하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117개 품목이고,10%

이상은 11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0～1%,1～10%

이하,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

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7개의 한국 기계 산업 제품이 중국의 기계 산업 수입시장에서 0～1%를 차지

하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150개 품목이고,10%이상은 56개 품목

으로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보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0～1%,1～10%이

하,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

로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일반기계산업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

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간단한 형태이며,중‧칠레 FTA에서는 냉장고(HS 8418),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에 따른 재료 처리하는 기계(HS 8419),원심분리기(HS

8421),분무용기기(HS8424),크레인(HS8426),불도저(HS8429),크레인,불도저

등 기계부분품(HS8431),세탁기(HS8450),건조용 기계(HS8451),주물용 사형

성형기(HS8474),탭(HS8481)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법 50%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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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중국

한⋅칠레

FTA

한⋅ASEAN
FTA

중⋅칠레

FTA

중⋅ASEAN

FTA

기 체압 축기

(HS8414)

CTSH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워드프로세싱

머신부분품

(HS8473)

CTH

CT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이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HS8479)

8479.10-

8479.89:

CTHor및

CTSH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479.90:CTH

CT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479.81-

8479.89:

CTS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냉장고

(HS8418)

8418.10-8418.50:

CTSH

8418.61-8418.50:

CTSH및

공제법 45%
이상

8418.91-8418.99
는 CTH

CT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세탁기

(HS8450)

CTHor

CTSH45%

이상 단,

8450.90에

한해 CTH

CT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표 4-8>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자료:조미진 외,『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주요산업을 중심으로』,KIEP

대외정책연구원,2008,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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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한‧칠레 FTA에서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세번변경기준 만을 적

용하거나,CTH 또는 CTSH와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ASEAN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창문형 공기 조절기(HS84

1510),금속 도금기(HS8479.91),기타기기(HS8479.89),62)볼베어링(HS8482.10)

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3)일반기계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기계산업 품목은 272개이고 한국으로부터 수입

만하는 품목은 279개이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

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5개 품목이고,10,000만 달러 이하 1,000

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6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89개 품목이고,113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 해당되었

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

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7개 품목이고,10,000만 달러 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63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79개 품목이고,105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

야 한다.

또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우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62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

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

타난 100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

야 한다.

62)기타기기(HS8479.89)에는 가발제조기,가마니제조기,공기청소기,도포기,마루 닦는 기계,진공청소기,

반도체 제조용 조립기,자동차세척기 등 다양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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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11840212840219840290840410840490848790

840721840731840732841191841199841231841239

841420841440841451841460841490841510841520

841583841590841690841790841821841829841830

841840841850841861841869841891841899841911

841919841960842119842191842211842310842381

842382842389842390842481842490842531842542

842549842649842840843141843490843610843621

844010844230844331844332844339844391844400

844520844630845490847010847090847141847150

847160847340847420847431847480847529848180

848320848330848790

840310840390840690840734840810840820840890

840991841229841280841290841319841330841350

841370841381841391841392841410841430841459

841480841581841582841620841710841720841810

841939841940841950841989841990842010842091

842099842112842121842123842129842131842139

842240842330842410842430842489842511842699

842710842720842820842890842952843149843230

843360843390843710843810843880843920844180

844319844590844711844820845140845180845190

845430845630845929845961846021846040846210

846241846249846420846490846592846593846596

846595846599846820847290847710847720847950

847981847982847990848120848310848340848390

848410848620848630848640848690

<표 4-9>일반기계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84류)63)

<표 4-10>일반기계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84류)

자료:張萍,“中‧韓 FTA原產地 決定基準的 研究"慶尚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11.pp.51-52.

63)제84류:완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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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기전자산업(재85류)원산지규정 비교

1)한국과 중국의 전기전자산업의 현황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산업이 각국에서 역내수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산업이고 기타 산업은 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한‧중 양국은 상호간의 경쟁우위제품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 무역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한국의 중국 전자 수‧출입

은 증가 추세이다.

전자산업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의 하나로서 산업성장과 세계 일

류제품,첨단제품을 탄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경쟁력 강화 전

략의 일환으로 해외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특히 중국에 대한 생산이전이

두드러지고 있다.중국의 전자산업은 현재 가공 조립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경쟁

제품의 구성으로 볼 때 한‧중의 주력 경쟁우위제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확실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해를 거듭할수록 양국 간 수출경쟁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7.95%인데 반

해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4.87%

를 차지하여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양국의 평균관세율의 격차는 -3.08%로 나타났

다.

전자산업 관련 품목에 있어 반도체 관련 품목,디스크 등 기억장치(HS8523),

인쇄회로(HS8534),축전기(HS8532),전화기기(HS8517),전기저항기(HS8533)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평균적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가전 관련품목인 헤드폰(HS8518),카세트플레이어(HS

8519),기타 음성기록기(HS8520),재생용기기의 부분품(HS8522),텔레비전수신

용기기(HS8528)등에 중국은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전동기

의 부분품(HS8503),전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HS8505),무선기기 부분품(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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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9),전기회로 관련기기(HS8536),전기회로 관련기기 부분품(HS8538)및 기

타 전기기기(HS8543)등이 그 예이다.이런 경우 한국이 관세를 인하해야 할

입장이 된다.

한편 품목별로 살펴보면 11개의 중국 전기전자산업 제품이 한국의 전기전자산

업 수입 시장에서 0～1%를 차지하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52개 품

목이고,10%이상은 9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0～

1%,1～10%이하,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

준 완화품목 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3개의 한국 전기전자산업 제품이 중국의 전기전자산업 수입시장에서 0～1%

를 차지하였고,1～10%이하를 차지하는 품목은 72개 품목이고,10%이상은 31개

품목으로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 품목보다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품

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0～1%,1～

10%이하,10%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

품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한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한국과 중국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자동차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산업에서도 중국은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

하고 있으며,다만 중‧칠레 FTA에서 가정용 전기기기(HS8509),전기 가열식

이용기기(HS 8516),광섬유케이블(HS 8544)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법으로

50%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한국은 한ㆍ칠레

FTA에서는 주로 CTH위주의 세번변경기준이 단일기준으로 적용되거나,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ASEAN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거나 HS

6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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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중국

한‧칠레

FTA

한‧ASEAN

FTA

중‧칠레

FTA

중‧ASEAN

FTA

변압기

(HS8504)

8504.10-8504.50:
CTHor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8504.90:CTH

CTHor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04.40:CTS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

(HS8520)

CTH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or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무선전화

관련품목

(HS8525)

CTH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or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25.30은 CTSH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무선기기

부분품

(HS8529)

CTH
CTHor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전기식의

음양기기

(HS8531)

8531.10-8531.90:
CTHor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5%)

8531.90:CTH

CTHor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열전자관

(HS8540)

8540.11-8540.89:C
THorCTSH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8540.91-8540.99:C
TH

CTHor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40.20,8540.40,

8540.60,8540.72,

8540.89,8540.91:

CTSHor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40.71:

CTSHor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

기준

(공제법

40%)

<표 4-11>전기전자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

자료:조미진 외,『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주요산업을 중심으로』,KIEP

대외정책연구원,2008,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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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한국의 대중 수출‧수입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 중 하나인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의 경우 한‧칠레 FTA에서는 CTH만을 적용,한‧

ASEAN FTA에서는 CTH를 적용하거나 공제법으로 40%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반면,중‧칠레,중‧ASEAN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여 공제

법으로 40%이상이면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전기전자산업의 원산지규정 완화 및 강화 대상품목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 하는 전기전자 산업 품목은 174개이고 수출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12개이다.10,000

만 달러이하 1,000만 달러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9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이

하 100만 달러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51개 품목이고,49개 품목은 100만 달러이

하 해당되었다.중국이 한국으로 수출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

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만 하는 품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0,000만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17개 품목이고,10,000만 달러이하 1,00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34개 품목이며,1,000만 달러 이하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44개 품목이고,45개 품목은 100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었다.중국이 한국으로 수

입만하는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또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우위품목과 열위품목을 산출한 결과

46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은 원산지기준을 결

정할 때 원산지기준 완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수출경쟁력 열위품목으로 나

타난 33개 품목은 원산지기준을 결정할 때 원산지기준 강화품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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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10850120850130850140850152850161850162

850220850410850423850431850440850450850490

850511850610850720850730850940850980850990

851010851030851180851210851230851610851629

851631851640851650851660851671851672851679

851690851821851822851829851830851840852190

852520852713852721852791852851852872852910

853012853521853922853932854089854590854690

851621852871

850153850163850164850212850213850413850432

850433850434850590850710850780850790851110

851130851190851240851531851539851580851890

852691853110853229853230853290853390853529

853590853610853690853710853890853990854110

854129854190854290854411854460854890

<표 4-12>전기전자산업 원산지규정 완화품목 (HS85류)64)

자료:張萍,“中‧韓 FTA原產地 決定基準的 研究”慶尚大學校,碩士學位

論文,2011.p.57.

<표 4-13>전기전자산업 원산지규정 강화품목 (HS85류)

자료:張萍,전게서.p.57.

<표 4-12>와 <표 4-13>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근거로 최종 분석한 결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할 품목은 58개,강화품목은 41개 품

목으로 나타났다.

64)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제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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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中國의 原產地規定 問題點 과 改善方案

1.중국 원산지규정의 현황

2005년 전,중국의 수‧출입무역의 원산지업무는 1986년의『중화인민공화국세관

에서 제정한 수입상품 원산지의 임시규정』과 1992년의『중화인민공화국수출 물

품 원산지제도』두개의 법규로 진행하였다.이 두 법규는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

및 원산지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그러나 국내외

경제무역형세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인해 그들은 입법과 WTO의 요구에 부응하

지 못하였으며 선진국처럼 원산지제도를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2004년 9월 3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조례”라고

약칭)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조례”는 27조와 한 개 부속규정 “원

산지규정 중 실질적변형기준의 실시에 관함”,입법취지,적용범위,원산지확정원

칙,원산지판정기준,원산지증명서발급 및 검사,위반조례의 법률적 책임 등의 문

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였다.이전의 법규와 비교하면 “조례”

는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가 개선이 되었다.65)

첫째,“조례”는 수‧출입상품 원산지의 확정 원칙을 통일하였다.완전생산기준

과 실질변형기준을 수출입제품원산지를 판정하는 공통기준으로 하였다.동시에,

새로운 “조례”는 실질변형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고 특정가공

기준과 부가가치변경을 부가기준으로 하여 실질변형의 적용순서를 확정하였다.

둘째,“조례”적용의 목적과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다.수입상품의 세율적용,무

역통계 등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조례”는 최혜국대우,반덤핑과 보호 조치,세이

프가드,원산지표시관리,수입지역 제한,관세할당액 등 조치의 실시 및 정부 조

달 시 수입상 품물 원산지의 확정에도 적용된다.

셋째,“조례”는 반 규제조항을 도입하였다.즉 상품에 대하여 진행한 어떠한

65) 人民日報海外版, 2004年11月9日 第七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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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혹은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연관 규정을 규제하

기 위해서라면 세관은 상품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상품의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원산지조례 중반 규제 조항을 도입 한 것

은 중국이 국외수출상이 중국의 반덤핑,반 보호와 보장조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연관 규정에 법률 보장을 제공한다.

넷째,새로운 “조례”는 명확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관리인의 권

리와 의무 및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확정 하였다.예를 들면 수입상품의 수령인

은 상품의 원산지를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수입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

으며,세관이 수입제품 원산지를 심사할 때 수입제품수령인에게 수입제품의 원산

지증명서룰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그 제품의 수출국의 관련 기관으로 하

여금 제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하며 수입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처음으로 원산지제도하의 원산지 표시의 관리를 명확하게 제시 하였

다.새로운“조례”는 제16조에서 “국가는 원산지에 대하여 관리한다.제품 혹은

그 포장의 원산지표시는 본 조례에서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 하여야 한다.”이 규

정은 불법상인이 거짓원산지표시로 상품의 원산지를 위조하여 사기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새로운“조례”는 비밀원칙을 설립하였다.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공

할 수 있거나 혹은 자료와 정보의 확정의 관련 기관,개인의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세관 및 발급기관은 그 자료와 정보에 대해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66)

위의 변화에서 새로운“조례”가 이전의 법규에 대한 개선으로 법률 면에서 주

요하게 실현 되었다.이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원산지제도관련 법규 및

기타 조치에 부합되는 WTO원산지규정 협정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위에

서 서술한 “조례”의 여섯 개의 개선은 중국 이전의 원산지제도와 WTO 원산지

규정 협정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그런데 원산지제도의 핵심내용으로 즉,원산지

의 판정기준,특히 부가가치기준은 새로운“조례”의 부속규정으로 과다한 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새로운“조례”는 이전의 규정과 같이 하였으며 중국의 원

66)孟國碧.原產地規則與我國反規避立法模式的選擇.廣東商學院學報，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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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제도를 일종의 무역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법률에서도 새로운“조

례”개선은 원칙상에서의 개선이며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2.원산지표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 정의하고 대외무

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특정 수입물품,수입세트물품은 수 백개

품목을 지정하여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

목관리를 하고 있다.하지만 중국의 원산지 관리제도는 정부의 무역정책의 수행

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품목 지정이 없는 등 품목별 관리가 되지 않고 있

다.

또는 한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기준,원산

지표시 일반원칙,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는데,중국 원산지조례에서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구체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원

산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은 원산지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품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중국에서도 한국처럼 원산

지표시의 원칙,내용,글자,활자체,크기,위치 등 원산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

야 하며,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의 표시,세트물품의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표시

면제 등 원산지표시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3.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국 FTA 원산지규정상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중국 원산지 판정기준은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해여 명학하지 않

았다.수입 원재료나 부품의 일부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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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따라 작성하고,구성비율에 관한 원칙은 중국 대외경

제무역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중국의 국무원과 합의하여 제정하고 정한다고 함에

의하여 사인별로 매우 자의적인 판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수입과 관련

한 잠정규정에서는 적어도 원산지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사용에

의하여 판정됨을 명시하여 실질적 가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수출의 경우보다

는 낫다.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의 30%증식에 대한 계산에 관하여는 세부상황이

부족하여 여전히 규정의 실례 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적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이는 다시 새롭게 개정된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에서도

여전히 각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되어 있으며 당해 규정이 적절히 적용

될 수 있을까 우려가 있다.

둘째,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경제선진화와 개방을 목표로 많은 법령을 개

정해 왔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그러나 그 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다는 문제점을 보였던 선례에 비추어 이후에도 계속

중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원산지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더 나아가 전통적인

수출법 또는 수입법의 원산지관련 규정이 크게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이견이 적

다고할 완전생산기준의 규정에 대해여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적용에 따라 통상

마찰로 이어지기 쉬운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한 규정들이 새로운 수출입물품원

산지조례에서도 향후 제정될 것이라고 명시 할 뿐이다.그리고 규정회피를 위한

임시의 가공,처리에 대한 판단 역시 구체성이 없다는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교역물품의 원산지문제를 놓고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분쟁 가

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68)

이처럼 중국 원산지규정,특히 실질적 변형기준에서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

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중국의 경우,완전생산기준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에서도 실질적 변형기준에 관한 구체적 표준기준 그리고

67)I.GebhardtandK.Olbrich“ForeignTradeLaw inChina"JournalofWorld Trade36(1)February

2002.

68)박명섭,박우진,『중국의 원산지규정 개정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한국해법학회지 Vol.27.한국해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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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계산법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현행 구성의 주요한 문제는 특수 물품에 원산지기준을 제정하지 못하

며,중국의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특정제품 혹은 영역에서 특수한 원산

지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섬유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지 않아 중국에 투자하여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한국의 섬유류 제조업체들이나 중국 등에 봉제,조립

(임가공 형태)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이 곤란을 격고 있다.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조한 후 한국에서 염색,프린팅을 하여 미국에서 수출하는 직물이나,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 수출,봉제,조립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는 원산

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여야 미국에서 통관이 가능하나,중국의 원산지제도에는

“한국”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69)

정부조달영역에서 “국산”의 원산지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확정한 “정부조달협정”및 미국,유럽 등 서방선진국

가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의 원산지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4.원산지확인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국은 원산지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 처리에 관한규정이 없으며,그 이

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대한 규정도 없다.중국 원산지증명서

는 한국의 증명서에 비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 한다.중국 원산지제도를

통한 결실은 원산지 제도가 가공무역 관리에 대한 단속을 약화시킨다.

기업이 주문자생산방식(OEM)을 통하여 생산한 만달무선마우스가 그 대표적

실례가 된다.“중국 제조”의 이름을 걸었지만 인건비가 몇 십 달러가 드는 마우

스는 수출시 소매상과 판매상의 이윤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부속품 가치의 수출

비용을 덜어내면 기업에 남은 이윤은 1/10의 가공비밖에 없다.이러면 실제 생산

품 하나로 중국에 남는 무역액은 미미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만일 이 생산품을

69)외국이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외교통상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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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기준의 백분율로 계산한다면 이는 중국원산지생산품에 포함될 수 없

다.그러므로 “중국제조”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없다.이러한 생산품의 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얻는 이윤은 가공기업에서 얻는 가공비이다.이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이외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생산품은 수출시 반드시 사증발급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한다.많은 경우에 이러한 과정들이 무시되

고 관련부문에서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또

원산지제도의 허점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지 않는다.요해한 바의 의하면 많은 기

업들에서는 한 번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이러한 일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공무역 생산에 대한 그 어떠한 단속도 진행할 수 없다.이는 수출과 수

입 물품의 원산지 통계측면에서 존재하는 허점의 요소이다.

원산지제도규정은 중국 원산지제도 판정기준의 핵심내용이며 법률이며,법규이

며,또한 나라의 행정실천규칙이다.그러므로 이는 한 개 나라의 투자,무역,다

국적 기업 간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갖추어야하며,효율성이 있

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은 대외무역법 성장방식을 변화시키고 외국 투자 기업들의 호평과

관심을 끌고 있다.이때 안정되고 효율성이 있는 원산지제도 판정기준을 세우는

것은 원산지제도의 중요한 핵심이다.

낙후한 원산지제도가 실제사업에서 가져오는 의미를 잃게 한다.원산지제도가

오래전부터 실행되어 주관부문을 막론하고 구체적인 사증관리부문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사업 관리 시스템 정립을 위하여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이는 아직

도 개혁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다.70)그리고 원산지제도의 투명성이 결여되

어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원산지확인 절차의 개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데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물품의 수하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필요시 해당 수출국의 관

련기구에 대해여 물품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출물품과 관련하여서는 수출물품의 발송인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산하의

70)金曉晨,修訂原產地規則中實質性改變標準之我見,法學雜誌.2005年,第二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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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출입국검사검역기구,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분회에 수출

물품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발급 기구는 수출물품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의 대해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물품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하

며 중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해 반드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의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여 상무부

가 국가품질검험검역국과 중국무역 촉진회에서 조정을 하여야 한다.원산지증명

서의발급기관과 발급기준을 통일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원산지증명서 관리

시스템을 형성하여야 한다.

각 나라의 원산지서류 양식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세관 현장의 수집,증명

서발급 기관연계 혹은 원산지서류양식의 관리 등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확인

된 각국 및 지역의 원산지증명서양식을 정리하여 전국 세관이 공유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양식 자료실을 만들고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또한 관련된 외교

사무규율의 기초 하에 각 주요 나라와 지역은 증명서 발급기관과의 연계를 통하

여 원산지증명서 국제인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증 방법을 늘리고 인증

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은 원산지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 처리에 관한규정에 없으며 그 이

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대한 규정 없다.원산지확인의 착오

및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의의 처리 절차 그

리고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

다.71)

71)홍진혜,“중국 원산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2010,2.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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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結 論

21세기에 들어가면서 무역 협정과 동시에 지역무역 협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중국정부도 FTA에 많은 관심을 갖고,특히 2003년 이래 중국정부는 이미

4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 유럽처럼

경제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지금 한국과 중국의 정부

‧학계 등 여러 방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FTA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토

론 중이다.

원산지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FTA의 이익이 달라 질 수 있을 정도로 FTA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FTA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내산 물품을 어떠한 판정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현 시점에 있어서 중국 국내 연구의 대부

분은 세계 원산지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그 동안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에 대한 연구는 중‧한 양국의 경제 구조 및 체결 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본 논문처럼 원산지 규정이 입각한 한국과 중국 기 체결 원

산지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는 전무하다.

아직 양국 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산지

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언급하기 어렵지만 완전생산기준,실질적인변

형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

출하여야 할 것이다.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주요공정기중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품목의 특성,양국의 산업구조 특

성,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규정이 통관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회원국 간의 관세인하

혜택을 침해하게 된다.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산업 무역구조를 보면 한국

과 중국 경제는 경쟁성과 보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핵심적인 주제인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필



- 90 -

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중‧한 양국 간의 10대 수출입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한

주요 산업으로 섬유,철강,전자,기계,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외에 중국과 한국의 원산지표시,원산지판정,원산지확인,위반의 처벌 등

을 비교해서 중국원산지규정을 분석하였다.중국은 2005년부터 새로운 원산지 규

정,즉,『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를 실시하였다.중국원산지제도

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견해 차이와

통계수치상의 차이도 존재하였다.이러한 일차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중국 정부당

국이 적용하는 원산지제도의 구체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아울러 중국 현재 원

산지 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원산지 확인절차 등에서의 문제점을 제기 하였

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설명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표시방법,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 내용을 미비하다.또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에 다한 비교를 통해 중국 현행 원산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 하였고,그 문

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 원산지규정 비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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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ComparativeStudyontheRulesofOriginin

KoreaandChina

Ying-ChaoXu(胥穎超/서영초)

DepartmentofInternationalTrade

GraduateSchool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Jeong-BongHwang

Sincethe21
st
century,thetradeagreementsandregionaltradeagreements

arespreadwidelyandactively.Chinesegovernmentisbeginningtopayclose

attention to FTA,especially in 2003,Chinese governmentformed FTA

ententewithotherfourcountries,whichleadstotherapidgrowthintrade

scaleofChina.

ChinaandKoreaplayanimportantroleintheeconomicdevelopmentof

Asia,buttheeconomiccooperation between Chinaand Koreaarenotas

compactastheEuropeancommunity.Now thegovernmentandacademiaof

ChinaandKoreaareputtingupvariousstudiesanddiscussionsregardingthe

possibilityofFTA betweenChinaandKorea.

Rules ofOrigin are an importantpartofFTA,which can affectthe

interestsofFTA.AndwiththeextensionofFTA system,fortheproducts

whichhavetariffpreferences,theproblem about‘how tojudgewithacertain

criteria’hasbecomeanimportantissue.

Atpresent,mostofthestudiesindomesticofChinaarefocusedonthe

globalorigin,and thestudiesaboutFTA between China and Koreaare

mainlyabouttheeconomicstructuresandtheeffectsonthedevelopm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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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fterformingFTA.Thisthesisisadisquisitionwhichanalyzesand

studiestherulesoforiginaboutFTA forming betweenChinaandKorea

basedonthetechnicalcomparisonregardingtherulesoforigin.

Specifically,thisthesiswascomposedofsixchapters.

Thefirstchapterwastheintroductionpart,whichwasmainlyaboutthe

background,motivation and method ofresearch and thestructureofthis

thesis.

The rules oforigin’s summarization,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for

unifying therulesoforiginofWTO,andtheprimarybenchmarkforthe

determinationoforiginwasintroducedinChapter2.

Inthethirdchapter,atfirstthelegalsystem regardingrulesoforiginof

ChinaandKoreawasanalyzed,thecharactersofthetwocountries’rulesof

origin wereintroduced.Then therulesoforigin in Koreawereanalyzed

based on the denotation method,determination benchmark,procedure of

confirmingandotheraspects.

InChapter4,therulesoforiginofChinaandKoreawereanalyzedand

comparedcenteredaroundfiveindustriesnamelyfiberindustry,steelindustry,

automobileindustry,machineryindustryandelectronicindustry.

China’srulesoforiginwereanalyzedinChapter5,someoftheproblems

regarding denotation method,benchmark ofdetermination and confirmation

procedureoforiginwerepointedoutandscenariostoimprovethepointedout

problemswereproposed.

Chapter6summarizesthemaincontentsofthisthesis,andtheconclusion

werebriefly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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